
2013-002
정책연구

산림탄소 배출권사업을 위한 
강원도 산림여건 분석

-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용전략 및 사업등록 -

연구책임자 : 이충국 책임연구원





목  차 i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1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 가속화 1

1.2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노력 증대 2

1.3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 3

1.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시장 출연 3

1.5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상쇄제도 6

1.6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 필요 6

2. 연구의 목적 7

2.1 강원도 산림사업의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 기반 확보 7

2.2 연구 성과 7

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8

1.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8

1.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분석 및 추진 타당성분석 8

1.2 도내 산림 및 산림사업 현황 분석 8

1.3 도내 산림사업의 산림탄소상쇄사업 1호 등록 9

1.4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성화 전략 9

2. 연구 추진경과 10

제2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및 산림탄소상쇄제도

제1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3

1. 법률제정 목적 및 추진결과 13

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분석 15

2.1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구성 15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강원도 산림여건 분석ii

2.2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 17

2.3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별 역할규정 20

제2절 산림탄소상쇄제도 21

1. 산림탄소상쇄제도 정의 21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23

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유형 25

4.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과정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28

제3장 산림관계자 인식도 분석

제1절 조사개요 33

1. 조사목적 33

2. 조사 대상 및 방법 33

3.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34

제2절 결과분석 36

1. 응답자 특성 36

2.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식도 및 일반사항 설문조사 결과 36

3.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방안 설문조사결과 45

제3절 시사점 51

제4장 강원도 산림 및 산림사업 현황 분석

제1절 강원도 산림현황 57

1. 우리나라의 산림분포 57

2. 강원도 산림현황 분포 63

제2절 강원도 산림사업 현황 69

1. 조림사업 69

2. 산림경영사업 72

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76

4. 목제품이용(HWP) 80

제3절 시사점 82



목  차 iii

제5장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지내리 재조림 산림탄소상쇄사업)

제1절 사업개요 87

1. 사업개요 87

2. 사업추진경과 및 사업등록 89

제2절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92

1. 사업개요 93

2. 사업적합성 94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101

4. 사업추진계획수립 106

5. 비영속성 관리 107

6. 모니터링 계획 111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11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 119

1. 산림탄소상쇄 1호 사업 등록완료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119

2.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식도 조사 시사점 121

제2절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성화 시사점 122

1. 산림탄소상쇄 실무자 협의회 추진 필요 122

2. 산림경영사업 등으로 사업모델 확대 추진 필요 122

3. 기업과 연계한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검토 123

4. 지속가능한 사업 및 감축실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124

참고문헌 127

부록

부록 1. 지내리 재조림사업 사업등록증 131

부록 2. 지내리 재조림사업 사업계획서 132

부록 3. 타당성평가보고서 및 조치보고서 179

부록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97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강원도 산림여건 분석iv

 표목차

<표 1-1> 연구과제 진행현황 10

<표 2-1>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일반개요및추진경과 14

<표 2-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세부내용 16

<표 2-3> 산림탄소상쇄 등록부 취급 정보·통계 18

<표 2-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의 기관별 책무 20

<표 2-5> 감축실적형 사업과 사회공헌형 사업의 비교 22

<표 2-6>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추진경과 및 등록현황 23

<표 2-7>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거래형과 비거래형의 비교 24

<표 2-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거래형과 비거래형 최소사업기간비교 24

<표 2-9> 산림의 정의 25

<표 2-10> 산림탄소상쇄제도 적용가능 사업유형 및 등록여건-1 26

<표 2-11> 산림탄소상쇄제도 적용가능 사업유형 및 등록여건-2 27

<표 2-1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이해당사자별 역할 30

<표 3-1> 설문조사 개요 34

<표 3-2> 설문조사 세부항목 34

<표 3-3> 인식도 조사 응답결과 분석 36

<표 3-4>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산림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결과 37

<표 3-5> 산림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지 여부 분석결과 38

<표 3-6>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국내 산림사업에 미치는 영향 결과분석 38

<표 3-7>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강원도 산림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결과분석 39

<표 3-8> 동일 투자비용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사업유형 결과분석 40

<표 3-9>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결과분석 41

<표 3-10> 산림탄소상쇄사업 초기투자비용 대비 적정 크레딧 판매가격 결과분석 42



목  차 v

<표 3-11> 산림탄소상쇄사업 크레딧 정부구매 적정가격 결과분석 42

<표 3-12> 산림탄소상쇄사업크레딧가격이타에너지부문크레딧보다높아야하는원인결과분석 43

<표 3-13> 강원도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유형 결과분석 45

<표 3-14> 지자체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결과분석 46

<표 3-15> 지자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필요사항 결과분석 47

<표 3-16> 사유림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지원사항 결과분석 48

<표 3-17>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조림사업에 가장 적합한 수종 결과분석 49

<표 3-18> 강원도내 산림탄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필요 여부 결과분석 50

<표 4-1>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현황 57

<표 4-2> 광역지자체별 산림보유 면적 59

<표 4-3> 소유주체별 산림보유 면적 60

<표 4-4> 임상별 산림면적 61

<표 4-5> 임상별·영급별 산림면적 분포 61

<표 4-6> 강원도의 토지 이용현황 63

<표 4-7> 강원도 기초지자체별 산림보유 면적 64

<표 4-8> 강원도 산림의 소유주체별 산림 보유면적 65

<표 4-9> 강원도 기초지자체별 산림면적대비 소유주체의 산림보유 면적 현황 66

<표 4-10> 강원도 기초지자체 소유주체별 상세 산림보유 면적 현황 67

<표 4-11> 강원도 사유림 산주 현황 및 면적 68

<표 4-12> 강원도 임상별 산림면적 68

<표 4-13> 조림사업 계획 및 결과 69

<표 4-14> 조림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 70

<표 4-15> 2012년도 강원도 조림사업 계획 및 실적 현황 71

<표 4-16> 과거 강원도 시행 숲가꾸기사업 실적 73

<표 4-17> 2012년도 강원도 숲가꾸기사업 실적 74

<표 4-18> 2013년도 강원도 숲가꾸기사업 계획 74

<표 4-19> 강원도내 목재팰릿 생산업체 현황 76

<표 4-20> 강원도내 목재팰릿 생산업체 생산량 및 판매단가 77

<표 4-21> 강원도내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현황 78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강원도 산림여건 분석vi

<표 5-1>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 산림탄소상쇄 재조림사업 개요 88

<표 5-2>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사업 추진경과 89

<표 5-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개요 93

<표 5-4> 산림탄소상쇄제도 일반현황 분석 항목 및 세부내용 94

<표 5-5> 지내리 사업 대상지의 적용가능여부 분석 97

<표 5-6> 수관울폐도 조사결과 98

<표 5-7> 산림탄소상쇄제도 추가성 분석 항목 및 세부내용 99

<표 5-8> 지내리 재조림사업의 추가성 분석 결과 100

<표 5-9>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적용 가능 요건 102

<표 5-10>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적용 가능성 분석 103

<표 5-11> 이차적배출 산정 104

<표 5-12> 재조림 사업후 숲가꾸기 계획 106

<표 5-13>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항목 108

<표 5-14> 춘천시 임야면적 109

<표 5-15> 위험도 산출 및 버퍼예치율 산정 110

<표 5-16> 지내리 재조림사업의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111

<표 5-17> 지내리 재조림사업 모니터링 년도 112

<표 5-18> 지내리 재조림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 114

<표 5-19> 지내리 재조림사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 115

<표 5-20> 지내리 재조림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 116

<표 5-21> 지내리 재조림사업 이해관계자 116



목  차 vii

그림목차

[그림 1-1] RCP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전망치 1

[그림 1-2] 기후변화 국제동향 2

[그림 1-3]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수단 3

[그림 1-4]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개념 4

[그림 1-5] 국제 탄소시장 현황 5

[그림 1-6] 국내외 자발적 탄소상쇄제도 현황 6

[그림 2-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엠블럼 23

[그림 2-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추진체계 28

[그림 4-1] 우리나라 국토이용현황 58

[그림 4-2] 강원도의 토지이용현황 63

[그림 4-3] 국산 목재 이용현황 81

[그림 5-1] 지내리 재조림사업 사업계획서 표지 및 목차 92

[그림 5-2] 대상사업지 항공사진 95

[그림 5-3] 대상사업지 도면(출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95

[그림 5-4] 대상사업지내 산림탄소상쇄 재조림사업 대상지(출처: 구글맵) 96

[그림 5-5] 지내리 재조림 사업대상지 수관울폐도 조사 98

{그림 5-6] 대상지 구획화 102

[그림 5-7] 지내리 재조림사업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시트 105

[그림 5-8] 지내리 재조림사업의 모니터링 표준지 설정 113

[그림 6-1] 지내리 재조림사업 산림탄소상쇄 등록 관련 기사 119

[그림 6-2] 지내리 재조림사업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증 120

[그림 6-3] 산림탄소상쇄 실무자 협의회 개요 122





목  차

제1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연구 개요｜   1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현상 가속화

○ 산업혁명이후 기후변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재 상태로 지속된다면

2100년에 지구는 현재대비 5℃기온이 상승할 것이며, 강수량은 5.3% 증가될 것으

로 전망

[그림 1-1] RCP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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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단기간 온도상승폭이 높으며 2050년 3.2℃의 온도상승으로 지구 평균

온도상승(2.0℃) 대비 1.6배 빠르게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강원도는 우리나라 평균 온도 상승률 보다는 낮은 2.7℃(2050년)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구평균(2.0℃, 2050년)대비 높은 온도 상승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

  1.2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노력 증대

○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국제사회는 1994년 기후변화협약(UNFCCC1))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교토의정서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합의

※ 우리나라는 1993.12월 세계에서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

[그림 1-2] 기후변화 국제동향

○ 최근 합의된 카타르 합의문(COP18)은 교토의정서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2020년 신기후체제 도입을 합의

※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가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약칭 유엔기후변화협약 혹은 기후변화협약 혹은 UNFCCC 혹은 FCCC)

은 온실가스에 의해 발생되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지구 온

난화를 완화시키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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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

○ 교토의정서에서 의무감축국가(ANNEX I)들은 자국내 온실가스 배출규제 및 석탄사

용 규제, 탄소세 등의 정책을 추진

[그림 1-3]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수단

○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중 핵심은 할당제도와 연계된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

탄소세, 탄소상쇄제도, 무역장벽 등으로 경제적 메카니즘을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 탄소세 : 환경세의 일종으로 화석연료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거두어진 세수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사용

  1.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및 탄소시장 출연

○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교토메카니즘은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공

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

였으며, 이후 마라케쉬 합의문을 통해 구체적 추진 체계 마련

① 공동이행제도(JI) : Annex Ⅰ국가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는 것을 인

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

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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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정개발체제(CDM) : Annex Ⅰ국가가 Non-Annex Ⅰ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

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Annex Ⅰ국가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제도

② 배출권거래제(ET) :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Annex B)가 의무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초과분을 다른 부속서국가(Annex B)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

○ 2005년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내 온실가스 다배출

설비(Installations)에 온실가스 배출할당 및 거래 메카니즘을 적용한 배출권거래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세계 각 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추진

[그림 1-4]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개념

○ 미국, 중국, 호주 등 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

으며, 최근 World Bank보고서2)에 따르면 2011년 배출권거래시장 규모는 약 197

조원 규모로 새로운 거대한 금융시장 창출

※ 탄소시장은 새로운 국제 금융시장으로 급성장 중

○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할당을 받지 않은 참여자가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

발적 온실가스 감축시장을 파생시킴으로써 배출권과 상쇄권이 함께 거래될 수 있도

록 추진

2) State and Trends of the Carbon Market 2011. Carbon Finance at the World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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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감축실적(크래딧)은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권으로 거래 및 활용되며,

대표적으로 CDM, VCS, Gold Stamdard 등이 있음

[그림 1-5] 국제 탄소시장 현황

○ 최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법3)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며, 중

국은 선전에 배출권거래제소를 설립하고 향후 7개로 확대할 예정임을 발표

※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약 490여개 기업이 할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해외의 제도와 유사하게 탄소시장을 통해 배출권과

자발적 감축실적(상쇄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써 배출권거래제도에서 할

당을 받지 않는 대상이 탄소시장에 참여 가능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저탄

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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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상쇄제도

○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자발적 감축제도는 2005

년 추진된 산업부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포함한 총 4개이며, 환경부에서 추가적

으로 제도를 설계 중

[그림 1-6] 국내외 자발적 탄소상쇄제도 현황

○ 배출권거래제법에 따르면,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상쇄권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감

축실적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확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 상기 제도 중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상쇄권 활용여부는 미확정

※ 2014년 6월 부처간 협의 후 최종 상쇄권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 확정 예정

  1.6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한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 필요

○ 강원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비 할당 대상기관으로써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를 활용한 탄소시장 참여를 통해 경제적 성장방안 마련 필요

※ 자발적 감축제도를 통해 발생된 감축실적으로 탄소시장을 통해 상쇄권으로 의무

감축 할당기업에게 판매함으로써 수익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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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를 통해 향후 배출권거래제도 대

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 확보가 매우 시급

※ 현재의 자발적 감축제도가 향후 탄소시장에서 모두 상쇄권으로 활용될 수 있을

지는 미정이지만 현재의 제도를 통해서 향후 시장을 대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별 등록가능 사업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

업, 산림사업 등으로 이 중 강원도에 가장 밀접한 사업영역은 산림으로써 산림탄소

상쇄제도를 통해 강원도의 산림사업의 경제적 가치창출 방안 마련 필요

2. 연구의 목적

  2.1 강원도 산림사업의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 기반 확보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 및 산림사업을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함으로써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향후 배출권거래제도 대응 기반 구축을 목적으

로 추진

①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

· 2013년 6월 시행된 산림탄소상쇄제도에 1호 사업으로 강원도사업을 등록함으

로써 산림수도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산림사업의 탄소시장과 연계된

경제적 가치 창출 기반 확보

② 자발적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시장 참여 기반 확보

· 자발적 감축사업 추진을 통한 기반 확보로 향후 추진될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대응 역량을 강화

   2.2 연구 성과

○ 본 연구를 통해 강원도 춘천소재 도유림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 1호 사업으

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강원도 산림수도의 역량강화와 함께 1,683여톤

의 이산화탄소 감축 크래딧을 확보 완료

○ 본 연구를 통해 지내리 재조림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완료와 함께 사업대상지의

재조림 사업을 2014년 강원도 시책으로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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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1.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1.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분석 및 추진 타당성분석

목적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 타당성 분석

방법
· 산림탄소흡수원법 및 운영표준 분석

· 산림관계자 인식도 분석(설문조사) 실시

세부내용

· 탄소흡수원법 및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분석

·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 타당성분석

· 도내 산림관계자의 인식도 분석 실시

기타
· 산림관계자 인식도 조사 및 결과 분석

※ 도내 산림관계자 대상 약 100인이내 실시

  1.2 도내 산림 및 산림사업 현황 분석

목적 강원도 산림탄소상쇄사업 여건 분석

방법

· 통계청 산림통계 자료 분석

· 강원도 통계자료 분석

· 강원도 산림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 조사

세부내용

· 산림면적(국유림, 사유림, 공유림) 분석

· 도내 산림사업 추진 현황 분석

※ 산림 사업유형별 추진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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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도내 산림사업의 산림탄소상쇄사업 1호 등록

목적 산림수도위상 강화 및 향후 사업 추진 기반 확보

방법

· 강원도 및 산림개발연구원과의 협력

· 녹색사업단과의 협조

·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 적용

세부내용

· 등록대상 사업의 선정 및 설계

· 사업계획서 작성(추가성분석, 베이스라인 설정 등)

· 타당성평가 실시

기타사항

· 2013. 06 사업계획서 등록신청

2013. 08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및 등록 완료

⇒ 전국 최초 1호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완료

  1.4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성화 전략

목적 도내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

방법

· 사업등록과정의 시사점 분석

· 강원도 산림통계

· 인식도 분석결과의 시사점

세부내용 · 산림탄소상쇄 사업 전략 마련

기타사항
· 지자체 산림탄소상쇄활성화 전략 세미나개최

- 국립산림과학원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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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추진경과

○ 본 연구는 2012년 센터 정책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2012년 11월 연구조정위원

회를 통해 연구책임자 및 연구내용이 변경되어 추진

2012. 02 연구조정위 연구 승인(과제책임자 : A 책임연구원)

2012. 09 A 책임연구원 사직

2012. 11 연구조정위 연구내용 및 기간 변경(과제책임자 : 이충국 책임연구원)

2013. 06 연구중간연심회 개최

2013. 06 사업계획서 등록신청

2013. 08 사업계획서 타당성평가 및 등록 완료

⇒ 전국 최초 1호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완료

                         일정(개월)

   내    용

2012 2013

11 12 1 2 3 4 5 6 7 8 9

· 연구 개요 및 연구 범위 설정

· 탄소흡수원법 및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분석

·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 타당성분석

· 도내 산림관계자의 인식도 분석 실시

· 통계청 산림통계 자료 분석

· 강원도 통계자료 분석

· 산림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 조사

· 산림사업 1건의 탄소상쇄제도 시범등록

 - 사업계획서(PDD) 작성

 - 방법론 및 추가성분석

 - 제3자 타당성평가 대응

 - 등록전과정의 모니터링 및 이슈로그 작성

· 시범등록 사업의 표준 사업모델 개발

 - 산림탄소상쇄 사업 전략 마련

· 최종보고서작성

<표 1-1> 연구과제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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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제 1 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 2 절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제 3 절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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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제1절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1. 법률제정 목적 및 추진결과

○ 산림은 지구상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고로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저장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

한 역할을 차지

○ 산림이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평균의 2배에 이르는 산림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6%(40백만tCO2)를 흡수(산림청, 2010)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친

환경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증

진을 통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상기 법률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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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제정

·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기후변화에 대응

· 국제협상에서 제기되는 기후변화 이슈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

· 산주, 임업인, 기업, 국민에 도움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활동 이행

○ 아래의 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동법시행규

칙의 일반개요 및 추진경과를 나타내었으며, 본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명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번호 법률 제11360호 대통령령 제24394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1호

현재단계 제정 제정 제정

제정일 2012년 2월 22일 2013년 2월 22일 2013년 2월 22일

시행일 2013년 2월 23일

소관부처 산림청 산림정책과

추진경과

2011.09.02 법률안 발의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15인)

2011.12.30. 국회 본회의 의결

2012.02.19 국무회의 심의 의결

2012.02.22 법률 제정·공포

2013.02.22.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2013.02.23. 법률 시행

 <표 2-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일반개요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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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분석

2.1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구성

○ 2013년 2월 23일에 시행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6장 38조

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32조, 동법 시행규칙은 6조로 구성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으

며, 그 구성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 등

→ 위원회의 구성 및 탄소 흡수원 정보 등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등

· 산림탄소상쇄 및 거래

→ 산림탄소 흡수량 모니터링·검증·인증 등

·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 탄소흡수원 지수개발·운영표준·특성화학교 등

○ 아래 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의 세부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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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산림청장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목적, 정의 목적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운영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탄소흡수원 확충

신규조림 등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목제품 이용증진 및 이용실태 조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 황폐화 방지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목제품이용 실태조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

제4장

산림탄소 

상쇄 등

산림탄소상쇄

산림탄소 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산림탄소 흡수량의 인증 및 유효기간

산림탄소센터 지정 및 육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검증기관의 지정 

산림탄소 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산림탄소 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산림탄소 흡수량의 거래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거래계정의 등록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탄소흡수원 지구의 개발 및 공표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 등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국제 협력 및 지원의 증진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운영표준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국제 협력 및 지원의 증진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산림탄소 관련기술의 육성

제6장 

보칙

실태조사 및 검사

권한의 위임

과태료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
-

부  칙
시행일

경과조치
시행일 시행일

 <표 2-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동법 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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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

○ (산림의 정의) 산림은 면적 0.5ha이상, 수관울폐도 10%이상, 평균 나무 높이 5m이

상이어야 하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산림으로 인정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 등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며, 산림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

지 다음연도의 실행계획 수립해야 하고 아래는 종합계획의 주요 수립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사항 등

○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자체, 기업 등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

가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이용 산림탄소상쇄제도 시행

○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규조림·재조

림·식생복구 및 산림경영을 실시하거나 사업자의 자발적인 실시를 할 때 기술지원

을 행하며,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조림 등은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운영표준)을 적용

○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개별 탄소흡수

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에 따른 산림

탄소흡수량을 상쇄 실적으로 사용 가능

· 신규조림 등의 실시로 발생한 임목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

· 신규조림 등의 실시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목제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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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탄소상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

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1이산화탄소톤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하며 산림탄소 등록부에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함

· 감축실적형: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의거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데 사용 가능

· 사회공헌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

○ (산림탄소센터의 지정 및 육성) 산림탄소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녹색사업단

산하에 산림탄소센터를 설치하며, 산림탄소센터는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를

수행하고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을 실시

○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산

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구 분 내 용

1 탄소흡수원에 관한 정보·통계

2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정보통계

3 산림탄소흡수량의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정보·통계

4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에 관한 정보·통계

5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횟수에 관한 정보·통계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

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

<표 2-3> 산림탄소상쇄 등록부 취급 정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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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 규범 등을 고려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고시(`13년 5월 30일 고시)

○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산림탄소센터장은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

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인증을 거친후 인증서를 발급

하며, 인증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인증업무

를 위탁

○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30년 이하로 하며 1회

당 20년 범위에서 총2회까지 유효기간 연장 가능

○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산지전용억제 등의 시책 수립 및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표

준 제정 등의 심의기구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설립

○ (특성화 학교 지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

여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 고등학교 지정 기준 및 지정신청 방법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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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별 역할규정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주요 내용의 기관

별 수행해야 할 역할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조항 내용 담당

제4조
연차별 실행계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

까지 수립
산림청장

제11조 2항 목제품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산림청장, 

지자체장

제13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산림청장, 

지자체장

제25조
측정·보고·검증된 산림탄소 흡수량은 매년 5월 31일까

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산림청장

제29조 2항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사업육성과 산

림탄소 관련 기술예산 지원
산림청장

제31조 1항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위임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

청장에게 각각 위임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제31조 2항 탄소흡수원 정보와 통계의 작성 권한 국립산림과학원장

제32조 1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 재정지원
산림청장, 

지자체장

<표 2-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의 기관별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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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림탄소상쇄제도

1. 산림탄소상쇄제도 정의

○ 산림탄소상쇄란 개인이나 기업 등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써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을 통한 탄소흡수량을 크레딧화하여 탄소

상쇄(Offset)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탄소상쇄(Carbon Offset): 탄소상쇄란 기업이나 개인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외부의 상쇄권(Credit)으로 상쇄하는 것을 의미

○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감축실적형과 사회공헌형으로 각각 별개의 제도로 운영

· 감축실적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온실가

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외부감축실적 이나 배출권 거래 등에 사

용하기 위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감축실적형으로

등록된 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만이 2015년 이후 배출권 거래제도에

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공헌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사회공헌형으로 진

행되는 산림탄소상쇄사업은 2015년 이후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도에

서 외부감축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용 불가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되며 세부내

용은 아래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에 기술되어 있음

○ 현재 감축실적형은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도 하

에서 감축실적형 산림탄소상쇄제도로 발생된 크레딧에 대하여 외부감축실적으로 인

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실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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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실적형 사회공헌형

운영부처 미확정 산림청

운영기관 미확정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

시행시기 2015 2013.5.30

법적근거 별도 법 제정 준비 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대상산림사업 미정(부처간 협의 중) 신규조림·재조림 등 6가지 유형

배출권활용
배출권거래시장의 거래, 

기업의 할당목표달성에 활용

기업의 사회공헌,

자발적 탄소중립 등

배출권가격 배출권거래시장 거래가 자발적시장 거래가

<표 2-5> 감축실적형 사업과 사회공헌형 사업의 비교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13년 5월 30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

준’의 고시로 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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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개요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본 제도가 실시되며,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사업자

가 자발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하는 제도

[그림 2-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엠블럼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13년 2월 동 법률이 시행되었

으며, `13년 5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이 산림청 고시 제2013-37호

로 고시되어 본 제도가 실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추진경과

일자 추진 내용

2011.09.02.

2012.02.22.

2012.04.15.

2013.02.23.

2013.05.08.

2013.05.30.

2013.07.22.

2013.08.1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발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작성 실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 운영표준(안) 사전심의 및 최종안 확정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고시

1호 사업 신청(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 재조림사업)

1호 사업 등록(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 재조림사업)

<표 2-6>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추진경과 및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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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참여유형으로는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되며

위 두 가지 유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상

의 외부감축실적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상의 상쇄배출권으로는 사용이 불가함

거래형 비거래형

목적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산림탄소흡수량 등록부 등록시)

산림탄소흡수량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

외부감축실적 
및 상쇄권 

사용가능여부
불가 불가

사업가능유형 신규조림/재조림 등 총 5개 유형 신규조림/재조림 등 총 5개 유형

운영표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거래형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운영기관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

<표 2-7>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거래형과 비거래형의 비교

○ 비거래형의 경우 보다 많은 기업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완화된 운영표

준을 적용하며, 산림탄소상쇄 진행절차 중 검증 절차를 생략함

○ 거래형 및 비거래형의 운영표준상 최소사업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비거래형의 겅우

사업기간이 거래형에 비해 매우 짧으며 이는 기업 및 단체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최소사업기간이 설정됨

구분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목제품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거래형 30년 100년 10년 5년

비거래형 10년 10년 4년 2년

<표 2-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거래형과 비거래형 최소사업기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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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사업유형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는 총 6가지 사업 유형을 적용 가능사업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각 개별 사업별 적합성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이하 운영

표준)에 규정

· 신규조림/재조림사업

· 산림경영사업

· 목제품이용(HWP) 사업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사업

· 복합형 사업

· 식생복구 사업(운영표준 개발 중)

○ `13년 5월 고시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상 위 사업유형 중 식생복구

를 제외한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생복구

유형은 현재 운영표준이 개발 중에 있어 현재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음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적합성이란 사업자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사

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인지를 증명하는 절차로 사업의 일

반현황 분석과 추가성 분석을 통한 해당 사업의 적합성(일반현황 분석 및 추가성

분석)을 입증이 필요

○ 개별 사업유형에 대한 정의와 사업유형별 적합성 판단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으

며 등록요건은 거래형을 우선으로 표기

· 비거래형 별도 명기

※ 산림의 정의(UN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된 우리나라 산림의 정의)

항목 조건

최소면적 0.5ha이상

‣ 3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토지를 

산림으로 정의함

잠재적 평균수고 5m 이상

수관울폐도 10% 이상

<표 2-9> 산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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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능

사업
세부내용

신규조림

/ 

재조림

사업

정의

·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인 식재·파종 및 천연갱신을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

등록

요건

· 신규조림: 대상지 중 신규조림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

었던 토지에 적용가능

· 재조림: 본래산림이었으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산림이 아니었던 초지, 휴경지, 나지 또는 산림의 정의에 부

합되지 않는 토지에 적용가능 

· 사업대상지가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조건에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 비거래형은 사업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함

산림경영

사업

정의

·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

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

등록

요건

· 대상지가 산림의 정의에 부합되고 법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토지 

또는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산림인증을 획득한 산림을 대

상으로 산림경영 사업 가능

· 기존의 산림경영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탄

소흡수량이 얼마인지 계상하여 입증이 필요

· 대상지별 추진요건 고려 및 대상지에 대한 현재 임·지황정보와 임분

을 구성하는 주요 수종, 대상지 면적 등의 산림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의 현황파악이 필요하며 증빙을 위하여 도면 및 사진자료 필요

  ※ 비거래형은 법적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토지

목제품

이용

(HWP)

사업

정의

· 숲가꾸기와 간벌 및 주벌 등의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

등록

요건

· 국내 산림으로부터 적법하게 생산된 목재 및 목재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건축재 및 구조재로 이용하는 사업(국산재임을 증명)

· 수입재와 국산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외

· 목제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선정한 대상 임분의 현황과 수확된 목제품

의 이용현황에 대한 증빙 필요

  ※ 비거래형은 거래형과 동일

<표 2-10> 산림탄소상쇄제도 적용가능 사업유형 및 등록여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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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가능

사업
세부내용

산림바이

오매스 

에너지 

이용사업

사업

정의

·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함으로써 온

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등록

요건

·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펠릿, 목재 칩 등의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로 대체하는 사업

· 사업대상지에서 기존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과 사업에서 이용하는 목

재펠릿, 목재칩 등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가 국내산임을 입증해야 함

  ※ 비거래형은 거래형과 동일

복합형 

사업

사업

정의

·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으로 발생한 임목부산물을 이용하여 산

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 또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

영 등으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사업

등록

요건

· 복합형 사업은 추진하고자하는 사업 대하여 개별사업(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등) 에 대한 운영표준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

<표 2-11> 산림탄소상쇄제도 적용가능 사업유형 및 등록여건-2

○ 복합형사업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이 단일유형으로 추진 될 경우 적은 흡

수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임목

부산물을 목재펠릿 및 목재칩으로 활용하여 연료전환을 통하여 감축량의 증대를 목

적으로 하는 사업

→ 산림경영 활동 등 에 따른 미이용 부산물의 처리가 가능하며 이를 연료로 전

환하여 친환경적이며 화석연료 저감사용에 따른 감축량이 높은 사업유형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충국 책임연구원)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로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설계’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2014년 전반기

까지 복합형 사업에 대한 사업설계 완료 및 복합형 시범사업을 추진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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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과정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사업계획 및 신청, 타당성 평가 및 등록, 사업실행

및 모니터링, 검증 및 인증서 발급, 크레딧의 등록 및 활용의 총 5단계의 프로세스

로 진행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절차는 아래 표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으며,

사업흐름별 추진주체가 명기되어 있음

[그림 2-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추진체계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주 운영기관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에

서 실질적인 총괄운영을 담당하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업무를 수행



제2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29

○ 검증기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기

관 중 산림탄소센터장이 지정한 기관이 검증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검증기관 지정

과 관련된 요건을 수립 중

○ 사업자는 운영표준에서 제시한 5가지 사업유형(식생복구 제외) 중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주 운영기관인 녹색사업단 산림

탄소센터에 사업신청 실시

※ 비거래형의 경우 완화된 운영표준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실시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산림탄소센터에서는 타당성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평가

를 실시 하며, 이에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실시하며 완

료 뒤 사업 등록

○ 사업등록후 사업자는 사업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에 제출

○ 산림탄소센터는 검증기관에 검증요청을 실시하며, 검증기관은 검증을 실시 후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비거래형의 경우 검증 절차 생략

○ 인증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

업 인증여부를 판단하여 산림탄소센터에 통보

○ 산림탄소센터는 인증결과에 따라 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를 실시하며 인증서를 사업

자에 부여하여 거래형의 경우 산림탄소 흡수량을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하는 등 활

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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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 사업 참여자에 관한 기준은 없으며, 지방자치단

체, 기업, 기관 등 산림사업 추진 주체 모두가 사업실시 가능

○ 아래의 표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이해당사자별 역할을 규정

기관명 역할

사업자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참여 및 투자계획 수립 

· 사업자간 공급, 연계 투자 계약 및 크래딧 배분 합의

산림청

·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산림의 지속적 관리

·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업무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지원

· 등록부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산림탄소센터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실제 운영기관

·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검토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사업 등록

·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 검증기관의 검증결과에 대한 검토

· 한국임업진흥원이 인증한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서 발급

· 등록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인증위원회 구성, 인증서 관리 등

검증기관

· 산림탄소상쇄센터장이 적합한 요건을 갖춘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 후 지정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타당성평가 및 사업실행 검증을 통한 평가보고서 

등 행정업무 관장

· 검증기관 지정과 관련된 요건 수립중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인증업무 시행

<표 2-1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이해당사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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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림관계자 인식도 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2013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공헌형 산림탄

소상쇄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산림관련 학계·산림관련 공무원·산주 등 이해관계자

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인식도 분석 실시

○ 산림의 지구온난화 완화효과 등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기본

인식도 조사 등 제도와 관련 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

○ 산림관련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의 기본 인식

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발전 방향 및 강

원도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분석 실시가 목적

2. 조사 대상 및 방법

○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산림관련 학계 · 공무원 · 연구원 · 산주 ·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82명이 설문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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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도조사는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 설문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설문조사기간은 2013년 7월에 실시

구분 내 용

조사대상 · 산림관련 이해관계자(학계, 공무원, 연구원, 산주 기업 등)

조사방법 · 설문지 이용하여 조사

표본크기 · 총 82명

조사기간 · 2013년 7월

<표 3-1> 설문조사 개요

3.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 인식도 조사 설문 항목은 2가지 항목의 대분류에 대하여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

하였으며 설문항목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용

산림탄소

상쇄제도

 인식도 및

일반사항 

설문문항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산림의 상대적 중요성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지여부

산림탄소상쇄제도가 국내 산림시장에 미치는 영향

산림탄소상쇄제도가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사업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유형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산림탄소상홰 사업유형

사업의 크레딧 판매비용

적정 정부의 크레딧 구매가

타 부문의 크레딧 가격에 비하여 산림부분이 높아야 하는 이유

강원도 

산림탄소

상쇄제도

활성화 관련

설문문항

지자체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지자체에서 산림탄소상쇄 추진시 어려운점

지자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사항

강원도에서 가장적합한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사유림 탄소상쇄 사업 추진시 우선적 지원사항

강원도내 조림사업에 가장 적합한 수종 및 선택이유

강원도내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필요여부

<표 3-2> 설문조사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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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식도 분석 및 애로 사항, 지자체 기대효과 등을 간략하고 핵

심적인 설문 조사항목 설계를 통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으며, 향후 시책건의 등 정책제도 수립에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설계

○ 일반 인식도분석 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적합한 사업유형 등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사업 향후 발전방향에 지표가 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설문조사 내용 수립

○ 설문조사에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았으며, 설문대상자의 관련분야 및 직업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의견수렴 추진

○ 설문조사 결과분석은 MS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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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 총 82명의 응답자 중 공무원이 21명(25%)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미

응답 18%, 연구원 산주 순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분석

응답자 특성
구분

% 빈도

전체 100.0 85

특성

공무원 25.0 21

미응답 17.9 15

연구원 16.7 14

산주 10.7 9

학계 8.3 7

기업 6.0 5

학생 2.4 2

기타 9.5 8

<표 3-3> 인식도 조사 응답결과 분석 

2.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식도 및 일반사항 설문조사 결과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인식도의 조사 및 일반사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개별

항목에 대한 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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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산림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중 58.5%인 48명이 ‘매우높음’, 31.7%인 26명이 ‘높음’으로 응답함에 따

라, 산림부문이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산림의 상대적 중요성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매우높음 48 58%

높음 26 32%

보통 3 4%

낮음 4 5%

매우 낮음 1 1%

<표 3-4>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산림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결과

○ 산림청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지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 중 54%가 ‘매우 잘 알고있음’(9%) 과 ‘잘 알고 있음’(45%)로 응답하여 설

문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하여 일정부분 인

지하고 있다고 판단

○ 하지만 ‘잘 모름’ 및 ‘ 들어본적 없음’ 이 각각 16%와 2%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28%로 향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를 위

하여, 단발성의 홍보가 아닌 연차별 산림탄소상쇄제도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

인 홍보활동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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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지 여부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매우 잘 알고있음 7 9%

잘 알고있음 37 45%

보통 23 28%

잘모름 13 16%

들어본적 없음 2 2%

<표 3-5> 산림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지 여부 분석결과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존 우리나라 산림사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

을 미칠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16%가 ‘매우높음’으로 응답하였으며 54%가 ‘높

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전체 응답 중 70%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시작에 따른 국내 산림사업의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남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국내 산림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매우높음 13 16%

높음 44 54%

보통 18 22%

낮음 7 8%

매우낮음 0 0%

<표 3-6>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국내 산림사업에 미치는 영향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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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과 유사한 설문항목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 시행에 따른 강원도 산림사

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 후 분석한 결과 ‘매우 크다’와 ‘크다’라는

응답이 각각 17%와 47%로 나타남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시행에 따라 강원도 산림사업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

으며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및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 할 필요성 있음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강원도 산림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매우크다 17 21%

크다 47 57%

보통 13 16%

적다 5 6%

매우적다 0 0%

<표 3-7>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따른 강원도 산림사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결과분석

○ 동일한 투자를 하였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사업유형은 무엇인

가에 대한 질문에 40%가 산림경영 사업이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신규조

림·재조림사업을 32%의 응답결과를 나타냄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은 12%, 식생복구는 10%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REDD+와 목제품이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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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항목의 조사결과 동일한 비용을 투입하였을 경우 산림경영 사업유형이 가

장 높은 감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기존에 강원도 및 기

초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을 활용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동일 투자비용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사업유형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신규조림

재조림
26 32%

식생복구 8 10%

산림경영 33 40%

목제품이용 2 2%

REDD+ 3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
10 12%

<표 3-8> 동일 투자비용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큰 사업유형 결과분석

○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유형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유형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의 58%인 47명이 산림경영사업으로 응답

→ 우리나라의 산림은 한국전쟁이후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더 이상 조

림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부지가 적은 상황이므로 조림이 실시된 산림에 대

한 지속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 상기와 같은 설문응답이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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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유형이 21%로 산림경영의 뒤를 이었으며 산림바이오매

스 에너지 이용, 식생복구, 목제품이용의 순서로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산림탄

소상쇄사업 유형으로 조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신규조림

재조림
17 21%

식생복구 7 9%

산림경영 47 58%

목제품이용 2 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
8 10%

<표 3-9>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결과분석

○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발생된 크레딧 판매비용이 사업투자비용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합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투자비 대비 40%이

상~80%미만의 응답이 48%를 나타냈으며 10%이상~40%미만의 응답이 32%

를 나타냄

○ 이에 비해 사업투자비의 80%이상~100%미만은 11%로 나타났으며, 100%이상

은 4%, 10%미만은 5%로 낮은 수치를 나타냄

→ 산림탄소상쇄사업 시행을 통해 발생되는 흡수량 크레딧의 거래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초기 투자비용의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

이 대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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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사업 초기투자비용 대비 적정 크레딧 판매가격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10%미만 4 5%

10%이상

40%미만
26 32%

40%이상

80%미만
38 48%

80%이상

100%미만
9 11%

100%이상 3 4%

<표 3-10> 산림탄소상쇄사업 초기투자비용 대비 적정 크레딧 판매가격 결과분석

○ 우리나라의 유사 탄소상쇄제도에서 감축크레딧을 정부에서 구매를 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의한 감축 크레딧의 적정 정부구매가에 대

한 설문 조사 실시

산림탄소상쇄사업 크레딧 정부구매 적정가격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12,000원

/1tCO2eq.미만
11 14%

12,000원

/1tCO2eq
25 31%

20,000원~
30,000원
/1tCO2eq. 

27 34%

30,000원~
50,000원
/1tCO2eq

8 10%

50,000원~
100,000원
/1tCO2eq.

8 10%

100,000원

/1tCO2eq.이상
1 1%

<표 3-11> 산림탄소상쇄사업 크레딧 정부구매 적정가격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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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의 KVER제도는 1tCO2-eq당 12,000원의 가격에 정부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기준이 되는 단가를 12,000으로 설문문항 작성

○ 설문조사결과 1tCO2-eq당 20,000원에서 30,000원의 가격대가 적정하다는 의

견이 3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12,000원이 31%, 12,000원 미만

은 14%의 응답률을 나타냄

○ 1tCO2-eq당 30,000원~50,0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10%, 50,000원~

100,000원의 경우 10%의 응답자가 정부구매가로 적정 하다고 응답

산림탄소상쇄사업 크레딧 가격이 타 에너지부문 크레딧보다 높아야 하는 원인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산림의 공익적 
가치 42 52%

투자비 대비 
낮은 감축실적

22 27%

국가 탄소
흡수량 증대

16 20%

개발방지 1 1%

기타 0 0%

<표 3-12> 산림탄소상쇄사업 크레딧 가격이 타 에너지부문 크레딧보다 높아야 하는 원인 결과분석

○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발생하는 크레딧 가격이 타 에너지부문의 크레딧 가격

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등 공익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2%

로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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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산림탄소상쇄로 발생하는 크레딧이 타 에너지부문과 비교하였을 때 흡수

량이 적어 감축실적이 적게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산림부문 크레딧 가격이 높

아야 한다는 의견이 27%로 나타남

○ 산림부문은 투입되는 인력, 사업기간, 투자비용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적어 감축실적이 적게 발생하는 관계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부가가치를 극대

화하기 위해 타 부분보다 높은 정부구매가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발생되

는 크레딧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 필요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거래형의 경우 자발적 시장이 생성되면 직접

적으로 감축크레딧의 거래가 가능하므로, 자발적시장의 개설 및 활성화 방안

이 정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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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방안 설문조사결과

○ 강원도 및 기초지자체의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설문 문항을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강원도에서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산림경영이 6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산림에 대한 숲가

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

○ 산림경영이외에 신규조림·재조림사업이 15%,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이용이 9%,

식생복구가 8%의 응답률을 나타내었으며 목제품이용은 5%로 가장 낮은 수치

를 나타냄

강원도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유형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신규조림 

재조림
12 15%

식생복구 7 8%

산림경영 52 63%

목제품이용 4 5%

REDD+ 0 0%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
7 9%

<표 3-13> 강원도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사업유형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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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에서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

과 예산부족이 38%로 전체응답 82명중 31명이 응답하여 기존의 산림사업이

외에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예상

○ 전문성의 부족이 23%로 나타나 산림탄소상쇄 사업등록을 위한 전문적 기관이

나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산림탄소상쇄 사업설명회 및 보고

회와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워크샵 등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필요성 부족은 16%로 나타났으며 대상사업부족이 15%, 정보부족이 8% 순으

로 지차체에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추진시 애로사항으로 응답

지자체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정보부족 7 8%

대상사업부족 12 15%

전문성부족 19 23%

예산부족 31 38%

필요성 부족 13 16%

<표 3-14> 지자체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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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차체 차원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국비지원 확대가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냄

→ 이전 설문항목인 지자체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의 항목에서도

예산부족이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지자체 차원의 산림탄소상

쇄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속적 지원 및 증액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설문응답에서는 시책화가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인센티브

체계설립이 19%를 나타냄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지자체의 선행적인 시책화 방안이

필요하며 기초지자체는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자체 차원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의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

지자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필요사항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담당자

지정 교육
8 10%

시책화 17 21%

국비지원확대 34 41%

조례제정 7 9%

인센티브 

체계
16 19%

<표 3-15> 지자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필요사항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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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차제 차원에서의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과 더불어 사유림에 대한 민간의 산

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사유림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필요 지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결과 사업비지원이 4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가 39%로 나타남

→ 산림탄소상쇄사업 시행으로 인한 투자비용대비 이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업비 지원과 지방세 일부 면

제 등 세제지원과 같은 차별화된 인센티브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의 80%이상을 차지

○ 산림탄소상쇄 사업등록비용 지원은 12%의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산림탄소상쇄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를 나타냄

사유림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지원사항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등록비용 

지원
10 12%

교육 6 7%

사업비지원 34 42%

차별화된 

인센티브
32 39%

<표 3-16> 사유림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 지원사항 결과분석



제3장 산림관계자 인식도 분석｜   49

○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조림사업을 실시할 경우 가장 적합한 수종에 대한 설문조

사결과 강원지방소나무가 39%로 향토 수종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

은 분포를 나타냄

○ 낙엽송이 12%, 잣나무와 낙엽송이 10%로 그 뒤를 이었으며 춘천 지내리사업

에 식재될 예정인 상수리나무는 9%로 신갈나무와 같은 수치를 나타냄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조림사업에 가장 적합한 수종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강원지방소나무 32 39%

백합나무 8 10%

잣나무 8 10%

낙엽송 10 12%

리기다소나무 2 2%

편백나무 7 8%

상수리나무 7 9%

신갈나무 7 8%

기타 1 1%

<표 3-17>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조림사업에 가장 적합한 수종 결과분석

○ 강원도내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필요여부의 질문에 ‘매우필요’

가 34%, ‘필요’가 56%로, 전체응답 중 90%가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지원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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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필요여부

그래프 항목 빈도 백분율

매우필요 28 34%

필요 46 56%

보통 5 6%

불필요 3 4%

매우불필요 0 0%

<표 3-18> 강원도내 산림탄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필요 여부 결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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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①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인식측면의 시사점

○ 응답자의 54%이상이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이 매우 중요하며,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산림산업에 미치

는 영향이 높다는 의견제시

⇒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잘 알고있는 응답자 조사결과로써 조사결과 신뢰성 높음

○ 응답결과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산림산업 육성 및 지구온난화 완화에 미

치는 영향이 크다고 응답함에 따라 강원도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산

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통한 산림산업육성을 위한 방안 검토 필요

· 지구온난화 완화의 산림의 중요성이 높다 : 90%

·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잘 알고 있다 : 54%

·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산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60%

⇒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고, 산림산업육성에 기여

② 산림탄소상쇄사업 경제성

○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사회공헌형으로써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시행되고 있으

며, 거래형의 경우 감축실적을 정부가 구매함으로 감축실적의 경제적 수익창출

○ 투자비용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의 유형으로는 산림경영이 40%로

나타났으며, 또한 산림경영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림탄소상쇄 사업 유형

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7%를 차지

⇒ 산림경영사업이 투자비대비 감축효과가 높고 국내 여건에 가장 적합



52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강원도 산림여건 분석

· 투자비용대비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 : 산림경영(40%), 조림재조림(32%)

· 국내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을 가장 적합한 사업 유형 : 산림경영(58%)

⇒ 우선적으로 산림경영 사업 중심의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 검토 필요

③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정부 지원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제도의 감축실적 정부 보상가는

이산화탄소 1톤당 12,000원임을 설명후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감축실적 적정 정

부 보상가를 조사한 결과 이산화탄소 1톤당 2만원에서 3만원이 가장 적정하다

고 응답

⇒ 에너지 부문 사업의 감축실적 보상가 대비 약 2배 정도의 보상 요구 높음

※ 에너지부문 사업대비 크래딧 가격이 높아야하는 이유로는 산림의 공익적가치

가 전체 응답결과의 42%로 나타남

○ 사업의 투자비용 대비 적정크래딧 판매가격 비율은 사업 투자비의 40%~80%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초기투자비 대비 크래딧 판매가격 비중 : 40∼80%(48%)

· 적정 크래딧 정부보상가 : 2만원∼3만원(34%)

· 에너지부문 감축실적대비 보상가가 높아야하는 이유 : 공익적가치(52%)

⇒ 산림사업은 공익적 가치로 에너지 부문의 감축실적 대비 2배 정도의 보상가

가 책정되어야 하며, 전체 크래딧 판매비용은 사업투자비의 40~80%가 적정

④ 강원도의 산림탄소 상쇄 사업 활성화

○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산부족 문제가 가장 높게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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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분석

⇒ 신규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가장 필요

· 사유림의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비지원(42%), 차별화된

인센티브(39%) 지급이 가장 필요

○ 강원도의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90%로 응답

○ 강원도의 가장 적합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으로는 산림경영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림사업의 최적 조림수종으로는 강원지방소나무(39%)가 가장 높

게 응답

· 강원도의 적정한 산림탄소상쇄사업 유형 : 산림경영(63%)

· 강원도의 적합한 조림수종 : 강원지방소나무(39%)

· 사업 추진 애로사항 : 예산부족(38%)

·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 국비지원확대(41%)

· 사유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사항 : 사업비지원(42%)

⇒ 강원도는 산림경영사업을 중심으로 국비지원확대 및 사업비지원을 위한 방

안을 마련하여 산림탄소상쇄 사업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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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강원도 산림 및 산림사업 현황 분석

제1절 강원도 산림현황

1. 우리나라의 산림분포

○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 10,014천ha의 국토 총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산

림은 전체의 64.2%인 6,433천ha로 산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출처: 국토해양부

국토이용현황)

구분 면적(천ha) 백분율(%)

임야 6,433 64.2

답 1,176 11.7

전 780 7.8

도로 297 3.0

대지 278 2.8

하천 284 2.8

기타 764 7.6

합계 10,014 100

<표 4-1> 우리나라의 국토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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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이외에 답과 전이 11.7%와 7.8%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산림이 전체 면적

의 60%를 상외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국토의 이용 현황을 나타내고 있어, 산

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4-1] 우리나라 국토이용현황

○ 산림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산림법상 실질적인 산림의 면적은 6,369천ha로 국토

의 63.9%로 OECD국가 중 핀란드(72.9%), 스웨덴(68.7%), 일본(68.5%)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산림비율을 나타냄 업통계연보2012, 산림청).

※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의 통계자료에서 산림의 면적이 약 64천ha의 오차가 발생하

였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의 자료는 우리나라의 산림 전체면적을 발표한 것으로 추

정되며, 산림청은 산림법상의 실질적 산림면적을 공표한 것으로 오차가 발생한 것

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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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산림면적(ha) 백분율

강원도 1,368,571 21.5

경기도 526,985 8.3

경상남도 706,990 11.1

경상북도 1,342,798 21.1

광주광역시 19,667 0.3

대구광역시 48,974 0.8

대전광역시 30,175 0.5

부산광역시 35,786 0.6

서울특별시 15,719 0.2

울산광역시 68,917 1.1

인천광역시 40,427 0.6

전라남도 694,787 10.9

전라북도 446,516 7.0

제주특별자치도 88,874 1.4

충청남도 437,851 6.9

충청북도 495,806 7.8

합계 6,368,843 100.0

<표 4-2> 광역지자체별 산림보유 면적

○ 광역지자체별 산림면적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강원도는 국내 산림면적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21.1%, 경상남도 11.1%의 순으로 광역지자체

의 산림 분포를 나타냄

○ 이와 반대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의 면적대비 산림 면적은 대부분 1%

미만으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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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타부처 소계 도유림 군유림 소계

산림면적
(천ha)

1,410 133 1,543 154 334 488 4,388 6,369

백분율

(%)
22.1 2.1 24.2 2.4 5.2 7.7 68.9 100

<표 4-3> 소유주체별 산림보유 면적

○ 기초지자체별로 가장 넓은 산림을 관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강원도 인제군(159

천ha), 강원도 홍천군(150천ha), 강원도 평창군(120천ha), 경상북도 안동시(107천

ha), 강원도 삼척시(102천ha)의 순으로 타났으며, 상위 5개의 기초지자체 중 강원도

의 4개 시군이 포함

○ 우리나라의 산림을 소유별로 구분하였을 경우 크게 국유림․공유림․사유림으로 구

분이 가능하며 분포는 아래와 같음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과 타부처 소관으로 구분

․ 공유림은 도유림과 시군유림으로 구분

○ 소유주체별 산림보유 면적을 살펴보면 사유림이 68.9%인 4,388천ha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 내었으며 국유림이 24.2%를 나타냈으며 공유림의 경우 가장 적은

7.7%의 분포를 나타냄

․ 전체의 국유림에서 산림청 소관의 산림이 91%로 타부처 산림에 비해서 많은 산

림의 분포를 나타냄

․ 공유림의 경우 도유림이 약 32%, 군유림이 68%를 나타내고 있으나 사유림과 국

유림에 대비하여 그 면적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산림의 약 70%가 민간소유의 사유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종 산

림사업 및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사유림 보유자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절대적으

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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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무립목지 계

면적
(천ha)

백분율
(%)

면적

(천ha)

백분율

(%)

면적

(천ha)

백분율

(%)

면적

(천ha)

백분율

(%)

면적

(천ha)

전국 2,581 40.1 1,719 27.0 1,865 29.3 197 3.1 6,369

<표 4-4> 임상별 산림면적

○ 우리나라의 임상별 산림면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침엽수림이 전체의 약 40%의 분

포를 나타냄

○ 활엽수는 가구재 및 구조용재로 사용용도가 구분이 가능하며 전국의 산림에서 약

27%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혼효림은 29.3%를, 죽림(竹林)과 무립목지는 3.1%의 분

포를 나타냄

○ 산림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06년∼`10년 기간의 침엽수림이 연간 약 23ha가량 감

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활엽수림과 혼효림의 비율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산

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2, 산림청)

○ 임상별 · 영급(나무나이)별 산림면적은 아래 표와 같은 분포를 보임

1~10년생 11~20년생 21~30년생 31~40년생 41년생 이상 계

침엽수림 89 276 700 916 600 2,581

활엽수림 52 106 283 555 723 1,719

혼효림 19 82 414 790 557 1,865

죽림·무립목지 204 - - - - 204

계 364 466 1,396 2,262 1,880 6,369

<표 4-5> 임상별·영급별 산림면적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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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후 황폐화된 산림의 확충 및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림사

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영급이 31∼40년생과 41년생 이상 영급을 지닌 임목의

분포가 전체 산림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 기존의 조림사업에 의하여 신규로 조림된 면적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영급이 1∼10년생은 5%, 11∼20년생은 7%로 매우 적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 조림되어 있는 수목의 벌기령을 고려

한 벌채의 실시 및 벌채지역에 대한 조림사업에 대한 사업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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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도 산림현황 분포

○ 우리나라는 전체 면적의 약 6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는 2010년 기

준으로 강원도 전체면적 1,687천ha의 약 81%인 1,369천ha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총 면적대비 가장 높은 산림면적비율을 나타냄

구분 면적(천ha) 백분율(%)

임야 1,369 81.1

답 58 3.4

전 10 6.2

도로 2 0.1

대지 2 0.1

하천 37 2.2

기타 104 6.2

합계 1,687 100.0

<표 4-6> 강원도의 토지 이용현황

[그림 4-2] 강원도의 토지이용현황



64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강원도 산림여건 분석

○ 강원도 전체면적의 81%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의 산림의 많은 특성

으로 ‘전’이 ‘답’에 비하여 약 2.8%가 높음을 나타냄

○ 강원도의 전체 산림 면적은 1,369천ha이며 인제군이 전체 면적의 11.6%인 159천

ha로 가장 넓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이며, 뒤로 홍천군이 10.9%인

150천ha로 그 뒤를 이음

행정구역 산림면적(ha) 백분율(%)

춘천시 82,037 6.0

원주시 62,301 4.6

강릉시 83,182 6.1

동해시 13,754 1.0

태백시 26,815 2.0

속초시 8,037 0.6

삼척시 102,438 7.5

홍천군 149,620 10.9

횡성군 72,713 5.3

영월군 90,349 6.6

평창군 119,779 8.8

정선군 99,983 7.3

철원군 63,336 4.6

화천군 79,940 5.8

양구군 56,419 4.1

인제군 159,177 11.6

고성군 46,311 3.4

양양군 52,380 3.8

합계 1,368,571 100.0

<표 4-7> 강원도 기초지자체별 산림보유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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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타부처 소계 도유림 시군유림 소계

산림면적
(천ha)

745 22 767 29 72 101 501 1,369

백분율

(%)
54.4 1.6 56.0 2.1 5.3 7.4 36.6 100.0

<표 4-8> 강원도 산림의 소유주체별 산림 보유면적

○ 강원도의 산림을 소유주체별로 구분하였을 때 국유림이 전체의 56%를 나타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유림이 37%, 공유림은 7%의 비율을 나타냄

○ 국유림 중 산림청 소관의 산림은 강원도 전체 산림의 54.4%인 745천ha를 차지하

고 있으며 전국의 산림청 소관 산림면적인 1,410천ha의 53%가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음

○ 강원도 공유림은 강원도 전체 산림면적의 7.4%인 101천ha 이며 이중 도유림은

29,337ha이며 18개 시군의 시군유림, 즉 공유림은 71,287ha를 나타냄

○ 강원도 18개 시군의 소유주체별 산림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강원도 18개 시군의 면적대비 국유림 점유율 산정결과 평균 54%가 국유림이며,

인제군의 경우 전체 산림면적의 72%가 국유림이며 양양군 68.7%, 태백시 67.3%

로 국유림이 시군 산림면적 대비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이와 반대로 원주시가 전체 산림면적의 13.9%가 국유림으로 나타나 가장 적은 국

유림비율을 나타냈으며 속초시 21.8%, 동해시 31.4%의 순으로 시군 산림면적 대

비 낮은 국유림 분포율을 나타냄

․ 시군별 산림면적 중 공유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춘천시가 21.8%로 타 시군에

비하여 가장 높은 공유림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삼척시의 경우 가장 낮은 공유

림 보유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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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림은 속초시가 전체 산림면적 중 7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원주

시 64.3%, 동해시 60.7%로 사유림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나타났으며, 태백시가

23.8%로 가장 낮은 사유림 보유율을 나타냄

행정구역
산림전체

면적(ha)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면적
(ha)

백분율
(%)

면적
(ha)

백분율
(%)

면적
(ha)

백분율
(%)

춘천시 82,037 31,769 34.4 17,907 21.8 32,361 39.4

원주시 62,301 8,987 13.9 13,236 21.2 40,078 64.3

강릉시 83,182 45,543 54.3 4,195 5.0 33,444 40.2

동해시 13,754 4,580 31.4 823 6.0 8,351 60.7

태백시 26,815 18,206 67.3 2,224 8.3 6,385 23.8

속초시 8,037 2,000 21.8 231 2.9 5,806 72.2

삼척시 102,438 61,819 59.9 2,165 2.1 38,454 37.5

홍천군 149,620 85,089 54.9 10,169 6.8 54,362 36.3

횡성군 72,713 27,696 37.6 3,727 5.1 41,290 56.8

영월군 90,349 55,274 60.9 5,115 5.7 29,960 33.2

평창군 119,779 69,006 57.2 13,146 11.0 37,627 31.4

정선군 99,983 61,883 61.5 7,598 7.6 30,502 30.5

철원군 63,336 26,663 33.5 2,001 3.2 34,672 54.7

화천군 79,940 49,202 59.6 7,623 9.5 23,115 28.9

양구군 56,419 38,041 66.5 2,432 4.3 15,946 28.3

인제군 159,177 117,298 71.8 4,841 3.0 37,038 23.3

고성군 46,311 27,512 56.3 1,486 3.2 17,313 37.4

양양군 52,380 36,051 68.7 1,705 3.3 14,624 27.9

합계 1,368,571 766,619 54.4 100,624 7.4 501,328 36.6

<표 4-9> 강원도 기초지자체별 산림면적대비 소유주체의 산림보유 면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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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합계
산림청

소관

타부처 

소관
소계 도유림 시군유림 소계

춘천시 28,195 3,574 31,769 12,500 5,407 17,907 32,361 82,037

원주시 8,653 334 8,987 34 13,202 13,236 40,078 62,301

강릉시 45,173 370 45,543 176 4,019 4,195 33,444 83,182

동해시 4,316 264 4,580 0 823 823 8,351 13,754

태백시 18,039 167 18,206 1966 258 2,224 6,385 26,815

속초시 1,753 247 2,000 1 230 231 5,806 8,037

삼척시 61,325 494 61,819 160 2,005 2,165 38,454 102,438

홍천군 82,167 2,922 85,089 5,095 5,074 10,169 54,362 149,620

횡성군 27,353 343 27,696 0 3,727 3,727 41,290 72,713

영월군 54,999 275 55,274 1079 4,036 5,115 29,960 90,349

평창군 68,546 460 69,006 335 12,811 13,146 37,627 119,779

정선군 61,511 372 61,883 830 6,768 7,598 30,502 99,983

철원군 21,203 5,460 26,663 424 1,577 2,001 34,672 63,336

화천군 47,615 1,587 49,202 5,829 1,794 7,623 23,115 79,940

양구군 37,513 528 38,041 71 2,361 2,432 15,946 56,419

인제군 114,210 3,088 117,298 793 4,048 4,841 37,038 159,177

고성군 26,061 1,451 27,512 2 1,484 1,486 17,313 46,311

양양군 35,963 88 36,051 42 1,663 1,705 14,624 52,380

합계 744,595 22,024 766,619 29337 71,287 100,624 501,328 1,368,571

<표 4-10> 강원도 기초지자체 소유주체별 상세 산림보유 면적 현황(단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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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민간보유 사유림은 36.6%로 전국사유림의 68.9%에 비하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강원도 통계를 통한 산주현황 분석결과 강원도에 거주하지 않는 산주는 62%, 강

원도 거주 산주 38%로 도내 비거주 산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냄

․ 반면 보유면적은 도내 거주 산주가 44%의 사유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도내

비거주 산주가 56%를 보유

․ 이에 사유림 산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사유림 면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내 거주 산주는 1인당 3.1ha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도내 비거주 산주

는 1인당 2.4ha의 사유림을 보유

→ 강원도 사유림은 산주 1인당 약 2.7ha의 산림을 보유

산주수 보유면적 1인당 평균 

소유면적

(ha/명)인원(명) 백분율(%) 면적(ha) 백분율(%)

도내 거주 70,918 38 220,380 44 3.1

도내 비거주 117,153 62 279,640 56 2.4

합계 188,071
100

(전국 8%)
500,020

100

(전국 12%)
2.7

<표 4-11> 강원도 사유림 산주 현황 및 면적(출처: 강원도)

○ 강원도의 임상별 산림면적은 아래 표와 같으며 활엽수가 전체의 36.7%로 가장 많

이 분포하고 있으며, 침엽수가 32.4%, 혼효림이 28.9%의 분포를 나타냄

→ 강원도내 다양한 임상의 수목이 식재

구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무립목지 계

면적
(천ha)

백분율
(%)

면적

(천ha)

백분율

(%)

면적

(천ha)

백분율

(%)

면적

(천ha)

백분율

(%)

면적

(천ha)

강원도 443 32.4 503 36.7 396 28.9 27 2.0 1,369

<표 4-12> 강원도 임상별 산림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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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강원도 산림사업 현황

1. 조림사업

○ 강원도의 조림사업은 현재 제5차 지역산림계획에 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제5차

지역산림계획에 따른 강원도의 조림계획은 아래와 같음

․ 사업기간: `08년∼`17년(10년 기간)

․ 사업량: 41,165ha

․ 사업비: 155,153백만원(국비: 107,644, 도비: 11,170, 시군비: 25,066, 자부담: 11,273)

○ 조림사업은 1946년 해방 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5회 차에 걸친 조림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아래와 같은 사업개요를 나타냄

명칭 기간
사업면적

(ha)
식재본수
(천본)

1차 치산녹화 1차 1973∼1978 76,263 250,068

2차 치산녹화 2차 1989∼1987 72,254 218,976

3차 산지자원화 1988∼1997 48,386 131,521

4차 제4차 지역산림계획 1997∼2007 29,768 41,983

5차 제5차 지역산림계획
2007∼2017

(진행중)

 14,407ha

(12년 기준)
-

<표 4-13> 조림사업 계획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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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제5차 지역산림계획에 따른 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사

업계획에서의 사업계획면적 41,165ha 중 `12년까지 14,407ha의 사업진행률을 나

타내고 있음

→ `12년까지 35%의 조림사업 실적을 나타냄

○ 강원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림사업의 대상은 공유림 및 사유림 중 최근 3년 이내

수확벌채지 등에 대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하며, 경제림조성, 큰나무 공익조림, 유휴

토지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경제림조성: 벌채적지, 미립목지, 피해임지, 수종갱신지, 복층림 조성지 등

․ 큰나무공익조림: 도시, 마을, 도로변, 관광지 등 주요 생활권역

․ 유휴토지 조림: 마을공한지, 도로·하천변 등 유휴지

․ 산림재해방지 조림: 산불피해지 등

○ 조림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
보조금(%) 자부담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경제림조성 70 6 14 90 10

큰나무조림 50 15 35 100 -

유휴토지

조림
70 6 14 90 10

<표 4-14> 조림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

○ 강원도의 `12년 조림사업 추진실적에 의하면 총 2,606ha의 사업면적에 5,873본의

수목을 식재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림사업계획 대비 사업면적은 약 1.25배의 증

가하였으며, 조림본수는 1.1배 증가한 수치의 사업결과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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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
(ha)

조림본수
(본)

사업계획 2,086 5,301

사업실적 2,606 5,873

사업계획 대비 실적 +520 +572

<표 4-15> 2012년도 강원도 조림사업 계획 및 실적 현황

○ 강원도는 `13년 총 2,430ha의 신규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년 조림사업 규

모 및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 사업면적: 2,430ha

․ 사업비: 12,819백만원(국비: 8,546백만원,도비:1,075백만원,시군비: 2,222백만원,자부담: 1,003백만원)

․ 사업내용

- 경제림조성: 2,050ha(목재생산림 1,240, 바이오순환림 607, 특용수 203)

- 큰나무조림: 200ha(큰나무공익조림 130, 산림재해복구조림 70)

- 유휴토지조림: 120ha, 지역특화(금강소나무육성) 60ha

○ 현재 위의 내용과 같이 조림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385ha에 대한 가을철

조림(9∼11월)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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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경영사업

○ 산림경영 사업에서 가장 대표적인 숲가꾸기 사업은 강원도 및 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림의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자

원의 관리에 따라 부차적인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음

․ 산림의 탄소흡수원으로써 역할을 유지·증진

․ 산림 생태·환경을 건전하게 유지

․ 산림 및 부산물 거래를 통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상승

○ 현재 강원도에서 진행되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정책숲가꾸기

- 전통적인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숲의 경제·환경적 가치 제고

- 최근 5년 이내 조림지 및 숲가꾸기 미실행지에 대하여 사업실시

- 1973년 치산녹화 1차부터 사업 진행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율의 사업비로 진행

- 사업대상지는 경제림 등 산간 오지 위주로 함

- 임업기능인 등 기술수준이 높은 인력 활용

․ 공공산림가꾸기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 2005년부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업진행

- 국비 60%, 지방비 40%의 비율로 진행

- 사업대상지는 숲가꾸기 산물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실시

- 취약계층 및 농산촌 유휴인력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술수준은 낮음

○ 숲가꾸기 사업유형으로는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비료주기,

천연림보육·개량, 산물수집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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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표는 1973년∼2012년 기간의 강원도에서 진행된 숲가꾸기 사업을 표로 나

타내었으며 4차 산림사업계획 까지는 풀베기 사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제5차 지역

산림계획에서는 풀베기사업과 천연림 보육·개량사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단위: ha

명칭 기간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천연림
보육·개량

솎아베기 비료주기 산물수집 계

1차
치산녹화 

1차

1973∼

1978
882,040 97,013 344,180 149,889 69,663 308,830 32,197 1,542,785

2차
치산녹화 

2차

1989∼

1987
266,654 - 10,200 - - 70,887 - 276,854

3차
산지

자원화

1988∼

1997
313,835 12,559 189,491 16,171 - 192,499 - 532,056

4차

제4차 

지역산림

계획

1997∼

2007
166,325 40,239 92,963 29,927 17,582 45,444 - 347,036

5차

제5차 

지역산림

계획

2007∼

2017

(진행중)

135,226 44,215 51,526 103,791 52,081 - 32,197 386,839

<표 4-16> 과거 강원도 시행 숲가꾸기사업 실적

○ 제5차 지역산림계획에서는 숲가꾸기 산물수집이 포함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사

업 투입을 실시하였으며 비료주기는 제외

→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에서 산물수집 사업을 포함하여 버려지던 산림 부산물을 땔

감으로 사용하거나 축산농가 지원, 바이오매스 연료원으로 사용가능

○ 2012년 강원도에서 실시한 숲가꾸기 사업의 결과 정책숲가꾸기사업에서 39,622ha

의 사업실적이 기록되었으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의하여 632명의 고용효과(연고

용 158천명)를 창출

․ `12년 정책숲가꾸기는 큰나무가꾸기 25,050, 조림지 10,922, 어린나무가꾸기

3,650ha의 사업실적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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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림가꾸기 사업결과 바이오매스 수집단 596명, 산림자원조사단 32명, 패

트롤 4명 등 632명의 고용효과 창출(연인원 환산시 158천명)

단위: ha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천연림

보육·개량 솎아베기 산물수집 계

2012년 

숲가꾸기 사업
9,637 1,285 3,650 20,876 4,174 7,527 39,622

<표 4-17> 2012년도 강원도 숲가꾸기사업 실적

○ 2012년 강원도 숲가꾸기 사업 중 천연림 보육·개량사업이 가장 많은 20,876ha의

면적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이는 전체 숲가꾸기 사업의 약 53%를 차지

○ 강원도는 2013년 총 35,000ha의 정책숲가꾸기 사업과 472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

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음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예산배분
(백만원)

정책숲가꾸기 35,000ha 58,764백만원

․ 국비: 30,150

․ 도비: 7,696

․ 시군비:15,901

․ 자부담:5,017

공공산림가꾸기 472명 고용효과 7,130백만원

 국비: 4,333

․ 도비: 943

․ 시군비:1,854

<표 4-18> 2013년도 강원도 숲가꾸기사업 계획

○ 강원도는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목재 생산 및 공익적 기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숲가꾸기

사업과 부산물을 활용한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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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비한 숲가꾸기 사업 지속적 추진】

○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한 숲의 가치 증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탄소흡수원

확충 ⇒ 2008 ~ 2017년까지 407천ha 숲가꾸기 실시

○ 숲가꾸기 산물 수집 확대로 재해예방 및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 산물수집 확대 : (‘08)큰나무 사업량의 35% →(’12) 50% →(‘17) 50%

○ 숲가꾸기 실시로 직경생장 등 나무생장이 5배나 빨라지며, 탄소흡수량 증가 및

고급재 생산이 가능해지고 하층식생의 종다양성 확보와 물저장 기능 증가

※ 숲가꾸기효과분석(국립산림과학원 2009.8)

⇒ 중부지방 소나무, 잣나무 숲가꾸기 2회 실시하였을 경우(30년, 50년)

- 목재생산량 :1.45배, 탄소 흡수량 : 11% 증가

- 물 저장량 :1.11배, 하층식생발달 : 2.6배 증가

출처: 강원도 산림자원과

○ 강원도는 위의 표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비한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

으며, 상기 계획 활용을 통한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사업등록 가능

○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표준상에 신규조림 및 재조림사업 등록적합성 부문에서 강원

도의 산림으로는 향후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강원도의 산

림을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활동을 통한 전국 제일의 산림수도로써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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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기존의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림바이

오매스 에너지인 목재펠릿, 목재칩 등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의미

○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제재용, 펄프용 등의 기 목적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던 부산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미이용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사업

으로 친환경적 이며 화석연료 사용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화석연료의 사용 저감으로 인한 유류비 등 난방비 절감효과

○ 우리나라는 2011년말 기준 총 19개의 목재팰릿 생산공장이 있으며 강원도에는 총

4개소에서 목재팰릿을 생산하고 있음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서 7개 지역의 생산시설 보유

․ 많은 업체에서 정부지원을 통한 목재펠릿 제조시설 확보

- 정부지원: 15개 업체(강원 2개업체)

- 민간투자: 4개 업체(강원 2개업체)

업체명 지역 완공일자 구분 시설규모

(주)청림 태백 2010년 12월 국고지원
(70%)

1 t/h

화천군청정산업

진흥재단
화천 2011년 12월 국고지원

(70%)
0.5 t/h

일도바이오테크 동해 2009년 1월 민간 2 t/h

우주그린산업 정선 2010년 2월 민간 5 t/h

<표 4-19> 강원도내 목재팰릿 생산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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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12년도 생산량
(ton)

판매량
(ton)

판매단가
(만원/ton)

(주)청림 500 500 30

화천군청정산업

진흥재단
50 50 32

일도바이오테크 910 910 29

우주그린산업 2,870 2,870 29

합계 4,330 4,330 120

<표 4-20> 강원도내 목재팰릿 생산업체 생산량 및 판매단가 

○ `12년 강원도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은 전량 판매되었으며 강원도내 생산물량으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타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펠릿을 구입

→ 사용량 수요를 고려한 강원도내 목재펠릿 생산시설 확충방안 모색이 필요

○ `12년 강원도 내 목재펠릿 생산공장에서 4,330톤의 목재펠릿 생산량을 나타냈으며

정선에 위치한 우주그린산업에서 전체의 66%인 2,870톤의 생산량을 기록

○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에서는 시험가동을 거쳐 금년부터 목재펠릿의 본 생산에 돌

입하였으며 연간 약700톤의 목재펠릿 생산량이 예상

○ 강원도의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은 주로 목재펠릿 및 목재칩 보일러 보급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자체 차원의 목재펠릿 생산 설비지원금 없음

․ 강원도는 1998년∼2017년까지 10,82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4,490대의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을 추진

․ 지원대상은 주로 농·산촌 주민 및 마을회관 노인정의 난방용 보일러에 대한 설치

지원 실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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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목재펠릿 및 목재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통

하여 7,432백만원의 설치지원금을 통해 총 3,512대의 목재펠릿 및 목재칩 보일러

설치

  연도

시군  

‘12 ‘11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98~

99
총계

산개연

동부
3 - - - - - - - - - - - - - 3

춘천 4 10 14 50 12 22 16 34 13 10 24 - - - 209

원주 10 45 29 40 12 16 24 76 11 - - - - - 263

강릉 20 26 29 40 23 24 24 40 44 40 64 70 65 147 656

동해 3 7 7 5 - - - - - - 16 10 - - 48

태백 8 13 10 12 - 4 - - - - 10 10 10 - 77

속초 1 1 1 5 10 1 3 11 - - - - - - 33

삼척 8 51 10 22 9 9 7 11 11 30 24 20 - - 212

홍천 9 31 37 59 14 20 15 17 18 - - - - - 220

횡성 16 10 10 10 9 18 14 18 5 - - - - - 110

영월 46 27 26 36 18 9 7 14 11 20 - - - - 214

평창 34 51 29 85 12 8 8 14 15 40 3 - - - 299

정선 31 16 14 16 12 12 10 10 9 - - - 10 - 140

철원 20 10 21 10 12 15 20 52 10 - - - - - 170

화천 1 - 25 35 9 8 8 5 12 - - 90 10 100 303

양구 2 32 2 20 9 8 7 5 5 - 5 10 10 - 115

인제 7 20 19 35 26 20 14 12 10 - 6 - - - 169

고성 1 - - 18 12 15 16 43 11 10 20 10 10 - 166

양양 2 5 7 12 9 9 7 13 11 10 10 10 - - 105

계 226 355 290 510 208 218 200 375 196 160 182 230 115 247 3,512

<표 4-21> 강원도내 목재팰릿 보일러 보급현황 (출처: 강원도 산림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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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현황은 위 표와 같으며 사업을 추진한 1998년 이후로 지속적

인 보급사업을 통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릉시의 경우

656대의 목재펠릿 보일러가 보급되어 있어 가장 높은 보급률을 나타냄

○ 강원도는 `13년 799백만원을 투입하여 목재펠릿 보일러 170대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사업의개요는 아래와 같음

․ 사업량: 목재펠릿보일러 170대(주택용 145대, 기타용 25대)

․사업비: 799백만원(국비: 263백만원, 도비: 66백만원, 시군비: 265백만원, 자부담: 205백만원)

․ 사업내용

-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용도에 따른 세분화 및 확대보급

- 기존의 주택용에서 주민편의시설 일반산업시설용으로 확대 예정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4,700천원 투자하여 145대에 설치

- 마을회관 등 기타용도 시설에 4,700천원 투자하여 25대에 설치

○ 강원도는 지속적인 목재펠릿 보일러 확충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목재펠

릿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조합 등을 통한 목재펠

릿의 생산 시설 확충과 관련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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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제품이용(HWP)

○ 산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고정하는 지구상 유일한 온실가스 흡수원이

며, 성장한 수목에 대한 벌채 및 소각을 실시하여도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음

․ 벌채된 목재를 장기간 보존하면 탄소저장 효과 발생하며 이에 수확된 목재를 이

용하여 목제품으로 활용 시 탄소저장의 효과

․ 목제품 이용에 대표적인 사례로 목조주택건설, 토목·건설자재 이용, 가구용재, 구

조용집성재 등의 용도로 사용

○ 목제품이용의 탄소저장효과로 인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으며, 현재 진

행 중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 목제품이용(HWP)은 등록 가능한 사업유

형으로 분류

․ 산림청에서는 목재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2년∼`16년까지의 목재산업

활성화방안을 추진 중

○ 현재 강원도에서는 목제품이용과 관련된 사업과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임

업통계연보에서도 명확한 분류체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목제품이용과 관련된 통계자료는 많지 않음

○ 강원도의 목제품이용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사업 실적이 부재한 관계로 본 보고

서에서는 산림청 자료(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산림청)를 활용하여 국내 목제품 이용

사업의 문제점 및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대한 작성을 실시

○ 우리나라의 산림은 영급이 불규칙한 분포를 보여 탄소흡수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이 불리하며 임목수확 및 숲가꾸기 사업에 의해 발행된 원목이 가치가 낮아 고급

원자재로 사용이 어려움

․ 목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목재에 대한 폐기처분 비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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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에 의하면 국산목재의 이용현황(2010)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3] 국산 목재 이용현황 (출처: 목재산업진흥종합계획, 산림청) 

○ 2010년 벌채·수종갱신 및 숲가꾸기사업 등에 의하여 발행한 국산 목재는 764만㎥

이며 이중 49%인 372만㎥만이 활용 되었으며 절반이상인 392만㎥의 목재는 이용

되지 못하고 미이용 잔재로 버려짐

․ 합판 및 보드용으로 43%의 사용빈도를 보였으며, 펄프용으로 24%의 활용률을

나타내었으며 목제품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재목과 한옥용으로 사용된 목재는 매

우적은 부분을 차지

○ 또한 현재 합판·섬유판·파티클보드로 한정되어 있는 목재생산 기반시설의 확대를

위하여 목제팰릿·제재목·방부목재·목재칩·마루판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시설 융자

금지원을 `15년까지 확대 예정

․ 기반시설 확대에 따른 목제품이용의 활성화 가능

○ 산림청은 목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와 관련된 문화행사 및 대회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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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① 강원도 산림현황 분포 분석을 통한 시사점

○ 강원도는 전체면적의 81%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원도 산림 중 56%

가 국유림으로 국유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

․ 사유림은 약 37%, 공유림은 7.4%에 불과함

⇒ 국유림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이 어려움으로써 501천ha의

사유림에 대한 산림탄소상쇄 등록 방안 모색이 필요

○ 기초지차체 산림의 소유현황 분석결과 공유림의 보유는 춘천시와 원주시가 가

장 많으며, 사유림은 속초시, 원주시, 동해시의 순으로 사유림의 비율이 높음

․ 평창군은 전체 산림면적이 넓어 공유림의 비율이 11% 정도이나 면적은 약 13

천ha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산림탄소상쇄 사업 발굴이 필요

․ 속초시와 동해시는 사유림의 비율이 높으나 그 면적이 넓지 않으며, 상대적으

로 면적이 넓은 홍천군 횡성군, 인제군의 사유림의 활용 필요성이 높음

⇒ 공유림 및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에 필요한 지원과 인센

티브 마련이 필요

② 강원도 산림사업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

○ 강원도는 현재 제5차 지역산림계획에 의한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조림이외에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등 여러 가지 목적의 조림사업을 진행 중

에 있음

⇒ 기존에 예정되어 있는 조림 및 재조림사업을 산림탄소상쇄제도에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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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쇄사업 등록시 추가성 분석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음

⇒ 산림탄소상쇄제도 제1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강원도 산하의 한국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활용 가능

○ 지속적인 조림사업과 더불어 대상지의 요건이 부합하는 조림대상지에 대한 산

림탄소상쇄제도 등록이 필요함

○ 강원도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숲가꾸

기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추진 중에 있음

․ 기존 조림지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은 매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

업을 활용한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시 등록에 따른 크레딧 수익 등 부가적인

경제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숲가꾸기 사업의 재원 마련 등 공유림 및 사유림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이익

이 발생 가능

○ 제5차 지역산림계획에서는 기존에 버려지고 있었던 숲가꾸기 부산물에 대한

산물수집이 포함

․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하는 부산물은 적극적으로 수거하여, 부산물을 도내 목재

펠릿 생산시설에서 산림바이오메스에너지화 할 수 있음

⇒ 수집된 숲가꾸기 부산물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

하여 기후변화대응 및 목재펠릿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가능

○ 강원도 도유림의 경우 신규조림 및 재조림이 가능한 대상지가 부족하므로, 기

존의 수목이 식재된 후 산림경영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을 활용한 산림경영 부

문의 산림탄소상쇄 사업등록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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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 사업은 주로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음

․ 현재 강원도는 4개의 목재펠릿 생산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지속적인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에 따른 목재펠릿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강원도는 `17년까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목재펠

릿 연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 확충과 관련된 노력이 필요함

○ 도내 산림경영사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간벌재 등 임지내 부산물을 적극 활용하

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도내 목재펠릿 생산관련 시설의 확충 및 지원 필요

○ 목제품이용은 강원도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상기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 목제품이용의 활성화을 위한 노력을 산림청에서 펼치고 있으며, 목제품의 탄소

저장고로써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음

⇒ 강원도는 도내 산림을 활용한 목제품 생산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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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지내리 재조림 산림탄소상쇄사업)

제 1 절  사업개요

제 2 절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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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지내리 재조림 산림탄소상쇄사업)

제1절 사업개요

○ 본 제5장에서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표준(이하 운영표준)의 주요내

용 안내와 강원도에서 사업등록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1호 사업인 ‘강원도 춘

천시 지내리 재조림사업’ 사업계획서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실시

1. 사업개요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재조림사업(이하 지내리사업)은 강원도 도유림인 춘

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2-3번지 부지 중 4.5ha에 대하여 재조림사업을 실시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1호 사업으로 등록

○ 본 사업의 사업자는 강원도이며 사업시행자는 강원도 산하 사업소인 강원도산림개

발연구원이 사업 시행

○ 지내리 사업의 유형은 재조림사업이며, 참여유형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거래형으로 향후 발생되는 사업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감축 크레딧 활용이 가능하

도록 참여유형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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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자 ․ 강원도

시행자 ․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사업유형 ․ 재조림사업

참여유형 ․ 사회공헌형 거래형

사업대상지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2-3번지

면적 ․ 4.5ha (사업대상지 전체면적은 46ha)

사업내용 ․ 1년생 상수리나무 13,500본 식재

예상이산화탄소 순흡수량 ․ 1,683tCO2/30yr(56tCO2/1yr)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하므로 사업자 100%

사업계획서 작성 ․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표 5-1>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 재조림 산림탄소상쇄사업 개요

○ 대상부지인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2-3번지는 총 46ha의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지내리 사업은 대상부지의 북쪽방향의 초지로 유지되고 있는 4.5ha의 재조

림사업 부지로 선정

※ 지내리 사업부지는 과거 2차례에 걸친 초지대부가 실시되었으며, 2002년 춘천

시로 반환되어 현재 초지형태로 방치 중(제2절 2.등록적합성 참조)

○ 식재되는 수목은 지역 향토수종과 탄소흡수량을 고려하여 상수리나무를 식재하기로

하였으며, ha당 3,000본, 총 13,500본의 1년생 상수리나무가 식재될 예정

○ 지내리 사업의 사업기간은 30년이며 총 1,683tCO2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예상

되며,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으로 환산시 56tCO2의 흡수량이 예상

○ 지내리 사업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강원도로 동일하므로 발생되는 산림탄소흡수

량에 대하여 강원도가 100% 소유가능

○ 지내리 사업의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강원도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

센터(이충국 책임연구원)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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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경과 및 사업등록

○ 지내리 재조림사업은 강원도와 강원도 산하기관인 산림개발연구원 그리고 한국기후

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상호 협조를 통하여 사업의 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등록을 실시

○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12년 제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시작이 예상되었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제1호 사

업등록을 위하여 `13년 1월부터 사업유형 선정을 실시하는 등 사업등록 추진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위한 사업유형으로 재조림사업으로 선정

○ 강원도와 산림개발연구원의 협조 하에 강원도 소유의 도유림을 대상으로 재조림사

업에 등록 가능한 사업지 물색 착수

일자 추진내용

2013.1.26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설정

2013.5.1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대상지관련 업무협의 실시

2013.5.6 지내리 초지대장 입수(춘천시) 및 부지 적합성 판별 작업 실시

2013.5.27 지내리 현장 답사실시

2013.5.30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고시

2013.7.22 사업계획서 제출

2013.8.2 사업계획서 접수 허가공문 수신 및 타당성 평가 관련 내용 수신

2013.8.6 지내리사업 타당성 평가실시

2013.8.16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1호사업 등록

<표 5-2>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사업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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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리 재조림사업의 추진경과 및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음

`13년 5월 강원도 소유의 토지와 춘천시 소유의 임야에 대한 교환 작업이 실시되어

춘천시신북읍지내리 산2-3번지 이외의 여러 필지의 임야가 강원도 소유로 변경

춘천시에서 1980년대 이전 2회에 걸친 초지대부 기록이 있음을 확인 후 토지대장

입수 및 산림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이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 및 조사 실시

초지대부 대장 및 토지대장을 검토한 결과 재조림사업 여건에 부합함을 확인 후

향후 부지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산림개발연구원) 수행 중인 상태에서 산림탄소상

쇄 등록을 위한 재조림 사업부지 배정 요청

`13년 5월 27일 대상사업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내리 산2-3번지 북쪽방향

4.5ha에 대하여 산림탄소상쇄 재조림 사업지로 확정 뒤 산림개발연구원과 식재

수목 종류 등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종료 후 사업계획서 작성

산림청은 `13년 5월 30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을 고시하였으나 제

도 운영기관의 사업설명회 진행 관계로 `13년 7월 22일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 재

조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제출 뒤 `13년 8월 2일 사업계획서 접수 공문과 타당성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로부터 송부 받음



제5장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지내리 재조림 산림탄소상쇄사업)｜   91

`13년 8월 6일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지내리 사업의 사업계획서

검토 등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동일 실제 사업이 진행될 지내리 사업대상

지에 대한 방문 및 질의응답을 실시

타당성평가 후 제도 운영기관인 녹색사업단 산림탄소센터로부터 타당성평가 결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으며, 타당성평가 결과는 ‘보완’으로 결정됨

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타당성평가에서 발생

된 수정․보완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였으며, 수정내역에 대한

결과 조치 보고서를 제도 운영기관에 제출

타당성 평가팀의 검토결과 수정보완사항에 대하여 문제없음으로 평가하

여, `13년 8월 16일 산림탄소상쇄 제1호 사업으로 등록

지내리 사업은 국내 제일의 산림도라 할 수 있는 강원도와 산하기관인 산림개발

연구원․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본 사업을 사회공헌형 산

림탄소상쇄 제1호 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향후 광역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또는

일반기업․개인산주에게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사업의 계획 및 제도 등록을 위한

지원 및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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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 본 절에서는 운영표준의 주요내용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1호사업으로 등록된

강원도 춘천시 지내리 재조림사업의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실시

[그림 5-1] 지내리 재조림사업 사업계획서 표지 및 목차

○ 지내리 재조림사업 사업계획서의 목차는 위 그림과 같으며 본 절에서는 사업계획서

의 목차 항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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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운영표준상 사업개요는 주로 사업의 일반사항 및 사업내용에 대한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유형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지내리 재조림사업은 강원도가 사업자이며, 사업유형으로는 재조림사업, 참여유형은

사회공헌형의 거래형으로 사업기간은 `14년 1월 1일에서 `43년 12월 31일까지 30

년 기간으로 1,683tCO2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예상

운영표준 지내리 사업계획서

· 사업자

· 실무담당자(연락처)

· 사업유형

· 참여유형

· 사업기간

· 사업대상지 및 면적

· 사업내용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 산림탄소흡수량 배분비율· 

<표 5-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개요

○ 사업개요는 본 장 제1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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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적합성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사업적합성 분석은 사업의 ‘일반현황 분석’과 ‘추가

성 분석’으로 구성

○ 일반현황 분석은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기본적인

사업대상지 요건이나 사업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며, 이를 증

명하기 위한 증빙자료, 도면, 사업대상지 사진 등을 첨부 필요

항목 세부내용

신규조림

/ 재조림

거래형

․ 신규조림: 사업재상지가 과거 50년간 산림이 아닌 토지

․ 재조림: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

 ※ 산림의 정의: 면적 0.5ha, 수관울폐도 10%이상, 평균수고 5m이상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산림으로 인정

비거래형 ․ 사업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

산림경영
거래형

․ 사업대상지가 산림의 정의에 부합하고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

․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산림인증을 획득한 산림임을 설명

비거래형 ․ 사업 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

목제품

이용

거래형
․ 목제품이용 사업에 사용하는 목재가 국산재임을 증명 

 ※ 수입재 혼합시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저장량 제외

비거래형 ․ 거래형과 동일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거래형
․ 사업대상지에서 기존에 화석연료를 사용했던 점과 사업에서 이용

하는 목재펠릿, 목재칩 등의 산림바이오매스가 국산임을 입증

비거래형 ․ 거래형과 동일

복합형 

사업

거래형 ․ 개별 사업유형의 운영표준에 따름

비거래형 ․ 개별 사업유형의 운영표준에 따름

<표 5-4> 산림탄소상쇄제도 일반현황 분석 항목 및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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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대상사업지 항공사진(출처: 네이버)

[그림 5-3] 대상사업지 도면(출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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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리 사업은 재조림사업이며 참여유형은 거래형이므로 재조림사업의 일반현황에

대한 증명이 필요

○ 대상 사업부지인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2-3번지는 현재 임야로 지목이

구분되어 있으나 1970년에서 2002년까지 초지형태로 대부가 실시되었으며, 초지대

부가 종료된 2002년 이후부터 사업신청 이전까지 초지의 형태로 유지

․ 춘천시 초지대부대장으로 초지대부 증빙

○ 지내리 산2-3번지는 전체 46ha중 산림탄소상쇄 지내리 재조림사업이 시행될 4.5ha

는 2006년 임야로 지목 변경 후 초지로 방치되어 운영표준에서 규정된 산림이 아

님을 증빙이 가능

→ 재조림이 사업 대상지인 4.5ha에 대하여 산림탄소상쇄제도 재조림사업 대상 부지

요건에 적합한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

[그림 5-4] 대상사업지내 산림탄소상쇄 재조림사업 대상지(출처: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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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조건 재조림 대상지 현황

최소면적 0.5ha이상
․ 재조림 대상지 면적은 4.5ha로 운영표준 내 산림의 정의에 부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2013, 산림청

잠재적

평균수고
5m 이상

․ 재조림 대상지내 존재하고 있는 수목은 초지 조성시 베어내지 

않고 방목을 위한 최소 관목류(뽕나무 등)로써, 대상지 내 위치

하고 있는 일부 수목의 수고는 5m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산림의 정의에 부합

수관

울폐도
10% 이상

․ 재조림 대상지의 과거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수관울폐도를 계산

을 실시한 결과 8.18%로 산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하단 그림 참조)

결론

․ 최소면적과 잠재적 평균수고는 산림의 정의에 부합하나, 수관울

폐도가 산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산림탄소상쇄 재조림 사업

여건에 부합

<표 5-5> 지내리 사업 대상지의 적용가능여부 분석

○ 대상 사업지의 산림의 요건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여부를 분석한 결과 최소면적과

평균수고는 산림의 요건에 부합하나 수관울폐도 산정결과 산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

○ 수관울폐도 산정 기법 중 현장표본추출방식은 대상지 지형적 위치 등 여러 가지 문

제점으로 인하여 현장표본추출방식의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 대상 사업지의 수관울폐도 산정은 대상부지의 항공사진을 격자화(격자간격 가로․

세로 6m × 6m) 하여 전체 격자에 대비하여 수목이 점유하고 있는 격자수를 산정

한 결과, 전체 1,235개의 격자 중 101개의 격자가 수목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약

8.2%의 수관울폐도를 나타냄

※ 산림의 정의에서는 수관울폐도를 1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내리 사업의

수관울폐도 산정결과 8.2%로 산림의 여건에 부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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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지내리 재조림 사업대상지 수관울폐도 조사  

대상
사업대상지내 

전체 셀 개수(개)

사업대상지내 

수목점유 

셀 개수(개)

수관울폐도

(%)

신북읍 지내리 

산2-3
1,235 101 8.18

<표 5-6> 수관울폐도 조사결과

○ 산림의 여건에 지내리 사업부지의 수관울폐도가 부합하지 않음으로 지내리 사업부지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재조림사업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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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성 분석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기존의 관리체제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이산화

탄소 흡수량에 비해 본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흡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에 사업자는 법규 분석, 장애요인 분석, 관행 분석을 통해 추가성 분석을 실시

항목 세부내용

법규분석

․ 사업자는 해당사업이 현행법 및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님

을 증명해야 함

․ 현행법 및 제도에 따라 의무적인 사업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

 →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을 실시

 → 해당사업의 경제성이 없고, 보조금 수령 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

임을 설명해야 함

장애요인분석

․ 사업자는 사업 경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생태적․사회적 장애요인 분석

․ 경제적 장애요인분석은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 사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투자분석 기법 적용

 ① 단순비용분석법

 ② 투자비교분석법

 ③ 벤치마크분석법

관행분석
․ 사업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

음을 증명해야 함

※ 비거래형의 경우 위 3가지 분석항목 중 1가지 이상 만족되면 사업신청가능

<표 5-7> 산림탄소상쇄제도 추가성 분석 항목 및 세부내용

○ 위의 표는 거래형의 경우 분석해야 할 추가성분석 요소이며, 비거래형의 경우 3가

지의 분석요소 중 1가지만 만족하면 신규조림/재조림사업에 등록이 가능

○ 지내리 재조림사업에 대한 법규분석․장애요인분석․관행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가

성이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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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내용

법규분석

추진사업이 법적 요구나 관련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여부 아니요

․ 산림관련법 및 강원도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재조림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으며, 강원도 관련 지방 조례가 없으므로 본 사업은 법률에 의거하여 의

무적으로 시행된 사업이 아님

정부보조금 등 국가지원 사업 여부 예

․ 산림청 ‘2013년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내리 사업부지에 식재될 

상수리나무는 경제수로 조성되어 있으며, 경제림 조성시 국비보조율을 

70%로 규정(국가 70%, 강원도 30% 사업비분담)

 → 정부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사업

장애요인분석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경제적/생태적/사회적 요인 여부 예

․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장애요인 분석필요

․ 지내리사업에 대한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결과 수입이 없고 지출만 있으므로 

NPV가 0이 될수 없으며 양수의 IRR이 존재하지 않음

 → 경제성 없음

․ 경제적 장애요인 이외에 대상 전체부지에 대한 치유의 숲 및 산림휴양지로 개

발에 추진이 예정되어 있음과 더불어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

관행분석

해당사업이 기존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별성 여부 예

․ 본 사업은 강원도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여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비관리대상 토지의 조림사업과의 차별성이 있음

․ 또한, 본 사업은 강원도 내 탄소흡수원 증진 및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성화

를 위하여 기획된 사업으로서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조림수종 선정과정 등 

기존의 조림사업 계획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표 5-8> 지내리 재조림사업의 추가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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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분석 결과 해당 법 및 관련정책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나, 경제수인

상수리나무의 식재로 인하여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이 필요함

○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순

현재가치(NPV) 및 내부수익률(IRR)의 산정결과, 본 사업의 수입은 전무하며 지출만

존재함으로 할인율이 5.5%일 경우 NPV는 –14,933천원이므로 양의 IRR이 도출될

수 없음

→ 본 사업의 경제성이 없음

○ 관행분석결과 지내리 재조림사업은 기존 관리되지 않고 있던 임야에 대하여 산림탄

소상쇄제도에 등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므로 기존의 조림사업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 본 사업은 4.5ha의 초지에 1년생 상수리나무 13,50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결과 사업기간 30년 동안 1,683tCO2의 순흡수량이

예상되며 연간 56tCO2의 흡수량이 산정됨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표 2]-3-다-라)-(1)’

의 신규조림․재조림의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산정식을 활용하여 산정

○ 대상지의 구획화는 ‘사업대상지에 단일수종을 조림할 예정인 경우 별도로 사업대상

지를 구획화 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본 지내리 재조림 사업의 경우 상

수리나무 단일수종으로 식재하므로 대상지 구획화를 실시하지 않고 하나의 단일 구

획으로 대상지 구획화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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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대상지 구획화 

○ 운영표준에 의하면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이력기반 설정방식, 법률기반 설정방식,

관행기반 설정방식 중 선택하여 정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법 요 건

이력기반 

설정방식
과거 사업이력 존재 시 이를 고려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

법률기반 

설정방식

산림이용 및 관리를 제악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존재시 이를 고려하여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 설정

관행기반 

설정방식

사업대상지 인접지역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을 기반으로 베이스라인 시

나리오 설정

<표 5-9>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적용 가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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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리 재조림사업에서는 위 세가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산정기법 중 ‘관행기반 설정

방식’을 이용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

방법 적용성 분석

이력기반 

설정방식

· 본 지내리 산2-3번지는 2002년 반환되어 현재까지 산림조성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방치

· 번지 내 일부에 기념식수 등 기념조림사례가 있지만 장기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없음

    ⇒ 해당 설정방식 적용불가

법률기반 

설정방식

· 본 사업대상지는 강원도 소유의 도유림으로 초지반환에 따른 의무조림 등의 

법률 규정이 없음

    ⇒ 해당 설정방식 적용불가

관행기반 

설정방식

·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소유의 토지와 교환

· 2002년 초지에서 반환된 후 현재까지 대상 번지의 산림조성 및 관리계획 없음

· 본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초지로의 방치 가능성 매우 높음

    ⇒ 해당 설정방식 적용가능

<표 5-10>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적용 가능성 분석 

○ 지내리 대상사업지는 2002년 초지대부가 종료된 이후에 축사가 철거되지 않은 채

10년 넘게 초지로 방치되어 있으며, 산림탄소상쇄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현재

와 같이 초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본 사업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사업을 시시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초지

형태로 방치가 되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정의되며, 본 사업의 베이스라인 흡수

량은 ‘0’으로 규정함

○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은 산림바이오매스 생장량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산림바이

오매스 재적생장량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임분수확표’를 활

용하며, 본 사업에서 식재되는 상수리나무의 재적생장량은 157.4㎥/ha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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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서 사업기간 내 임목생산은 없으므로 산림바이오매스 수확량은 ‘0’으로하

며,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산정식에 적용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한 결

과 사업기간 동안 1,809tCO2의 예상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나타냄

○ 산정된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이차적배출을 차감하여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

○ 이차적배출은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과 누출로 구분하여 산정함

․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100tCO2 미만일 경우 순흡

수량의 5%를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총

90.5tCO2의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이 산정됨

․ 누출에 의한 배출량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100tCO2 미만일 경우 순흡수량

의 2%를 누출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총 36.2tCO2의 누출

에 따른 배출량이 산정됨

항목 총 이산화탄소 
흡수량 (tCO2/30yr)

 배출계수(%) 사업활동에 의한 
배출량 (tCO2/30yr)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1,809.5 5 90.5

누출에 따른 배출량 1,809.5 2 36.2

<표 5-11> 이차적배출 산정

○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이차적배출을 차감하여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한 결과

사업기간 30년동안 총 1,683tCO2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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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지내리 재조림사업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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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추진계획수립

○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활동을 추진 할 것인지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필요

○ 조림, 간벌, 벌채, 숲가꾸기, 임목생산 등 사업활동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여 제시 필요

○ 지내리 재조림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의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에 명기

○ 재조림예정지 정리는 재조림사업 시작 전인 2014년 4.5ha에 대하여 불량목정리 및

조재산물 정리를 실시

○ 상수리나무는 1년생을 1ha당 3,000본, 총 13,500본을 대상지에 식재하며 사업비는

총 17,751천원으로 계획되어 국비 70%(12,426천원), 도비(5,325천원)으로 구성

․ 상수리나무 식재 후 조림지 활착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가 필요하며 본 사업은

사업시작년도인 `14년 7~8월 활착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

구분 연도 구획 면적(ha) 작업종 작업내용

사업 

기간  

내

2014 1 4.5 풀베기 모두베기

2015 1 4.5 풀베기 모두베기

2016 1 4.5 풀베기 모두베기

2020 1 4.5 어린나무가꾸기 수형조절가지치기 등

2030 1 4.5 솎아베기
(정량간벌)

동종간 경쟁완화(벌채율30%)

사업  

기간  

이후

2045 1 4.5 솎아베기
(도태간벌)

미래목 선정 (벌채율 20%)

2064 1 4.5 임목생산 식재수목의 임목생산(벌채율 90%)

<표 5-12> 재조림 사업후 숲가꾸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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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림 사업실시 후 산림관리계획은 <표 5-12>와 같이 사업기간 이내와 사업기간

이후로 구분하여 산림계획을 구성

○ 사업기간내 산림관리계획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 재조림사업 실시 후 3년동안 전체 사업지를 대상으로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여 식

재수목의 원활한 성장을 도모

․ 상수리나무 식재 6년 후인 2020년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며, 2030년

솎아베기(간벌)을 실시(정량간벌 형태로 간벌율은 30%로 설정)

○ 사업기간 이후 산림관리 계획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 도태간벌은 정량간벌 실시 10년 후인 2040년 실시(사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 임목생산을 상수리나무 공유림 벌기령이 50년 이므로 사업시행 50년 후인 2064

년 벌체제적의 70%를 임목생산 목표로 함

○ 본 사업에서 사업기간내의 임목생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은 없으며, 사업기간 이후인

2064년 임목생산계획이 있으며 벌채율은 잔존 목재의 90%로 설정

5. 비영속성 관리

○ 비영속성 관리는 사업자가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인 요인들을 분석하

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의 수립이 필요함

○ 사업자가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해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일

부를 버퍼로 예치

※ 버폐예치율은 최대 30%가 넘지 않도록 하며 비거래형의 경우 버퍼예치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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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

산림전용 발생가능성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

산사태 발생 가능성

병충해 피해 가능성

<표 5-13>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항목 

○ 비영속성 관리를 위한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및 버퍼예치율의 산정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표 4]를 활용하여 산정

○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재정적 위험도, 관리적 위험도, 사회적 위험도, 산림재해 발

생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정 및 분석을 실시하며 세부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재정적 위험도는 사업자가 최소 1년이상 사업이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운영표준상에서 기본값 부여

․ 본 사업은 강원도 2014년 조림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어 ‘5%’의 기본 값을 적용

○ 관리적 위험도의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 과대벌채 가능성, 산지전용 발생가능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불법벌채 발생가능성과 과다벌채 발생가능성은 운영표준상 기

본값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산지전용발생가능성은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로 구분

․불법벌채 발생가능성 및 과다벌채 발생가능성: 1%(기본값 적용)

․산지전용 발생가능성: 사업부지가 보전산지 이므로 기본값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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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위험도는 운영표준상 1%의 기본값을 사용하게 규정

․사회적 위험도: 1%(기본값) 적용

○ 산림재해 발생가능성은 운영표준상 ‘대상사업지의 산림관리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자체의 통계를 근거로 전체 산림면적대비 피해면적을 구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기준하여,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개재되어 있는 춘천시 임업통계

를 기준으로 하여 산림재해 가능성 산정

○ 강원도 춘천시의 임업통계에서 춘천시 전체 임야면적은 과거 5년 평균 82,049ha

년도 `07 `08 `09 `10 `11 연평균

면적(ha) 82,065 82,048 82,060 82,037 82,037 82,049

<표 5-14> 춘천시 임야면적

○ 과거 5년간 연간 3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연평균 0.4ha의 산림피해면적을 나타냈으

며 10년 기간으로 환산 시 4ha

․ 춘천시 전체 임야 면적대비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면적 비율: 0.005%

○ 산사태 발생가능성은 춘천시 임업통계연보에 카테고리화 되어 있지 않아 ‘기타’항목

을 적용하여 산사태 발생가능성 산정결과 연평균 1회발생, 0.2ha의 피해면적을 나

타냈으며 10년기간 환산시 2ha

․ 춘천시 전체 임야 면적대비 산사태에 의한 산림피해면적 비율: 0.0024%

○ 병충해 피해 가능성은 병충해 발생면적에 방제면적을 차감하여 산정

※ 방재면적이 발생면적보다 클 경우 해당년도의 피해면적은 ‘0’으로 함

→ 춘천시의 병충해로 인한 연간피해면적은 32.6ha이며 10년기간 환산시 326ha

․춘천시 전체 임야면적 대비 병충해에 의한 산림피해면적 비율: 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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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항목 위험도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5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b) 1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c) 1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d) 1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e) 1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f)  0.005 %

산사태 발생 가능성(g) 0.0024 %

병충해 피해 가능성(h) 0.397 %

 버퍼 예치율(%) : 9%

I = (1 - (1-5/100) * (1-1/100) * (1-1/100) * (1-1/100) * (1-1/100) 

* (1-0.005/100) * (1-0.0024/100) * (1-0.397/100) ) * 100

 = 9.11% → 9%

<표 5-15> 위험도 산출 및 버퍼예치율 산정 

○ 산정된 개별 위험도를 바탕으로 운영표준의 산정방식을 활용한 버펴예치율 산정시

9.11%의 버퍼예치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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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니터링 계획

○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객관적으로 보고 하기위

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바이오매스 생장에 따른 흡수량 및 배출량

․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 산림전용 및 훼손여부

․ 기타 잠재적 흡수원 및 배출원 등

○ 지내리 재조림사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을 설정

모니터링 범위

①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②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③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④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⑤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⑥ 기타

모니터링 항목

· 조림면적, 수종별 조림본수

· 잔존본수

· 평균입목 축적

· 수종별 목재기본 밀도

· 수종별 바이오매스확장 계수

· 수종별 뿌리함량비

· 간벌면적 및 간벌률

· 자연재해 발생면적 및 손실량

· 산림전용 발생면적 및 손실량

· 산림훼손 발생면적 및 손실량

· 주요 생물수종의 서식현황

· 지역사회의 편익 

<표 5-16> 지내리 재조림사업의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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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본

사업은 재조림 사업이므로 운영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신규조림/재조림사업의 모니

터링 주기인 5년 단위의 모니터링 계획 수립

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모니터링 년도 2019 2024 2029 2034 2039 2044

<표 5-17> 지내리 재조림사업 모니터링 년도

○ 모니터링 계획는 사업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원칙, 주체, 관리, 기준, 시기, 항목, 항

목별 모니터링 방법 제시 필요

○ 모니터링을 위한 표본점의 설계가 필요하며 본 사업에서의 표본점은 산림청에서 발

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지침’ 의 제4장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관리’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본점 설계

○ 표준지의 조사관리 지침에 따른 표본점 설계 방식은 아래와 같음

․ 표준지 조사비율을 사업대상지 면적의 1%이상으로 함

․ 단위 표준지의 면적을 표준지 당 100m2~400m2으로 함 등

○ 지내리 재조림사업에서는 사업대상지 면적인 4.5ha의 1.1%인 500m2의 면적을 표

준지로 선정 하였으며, 표준지의 단위면적은 100m2로 총 5개의 표준지를 설정하여

경사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골고루 배치

○ 표본점 추출은 조림지 위치, 대상지 경사 등을 고려하여 임의 표본 추출법을 적용

하였으며, 표본점의 면적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상의 표본지면적율과 단

위표본지 면적을 적용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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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지내리 재조림사업의 모니터링 표준지 설정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

분하고,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고 부정정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실시해

야함

○ 환경적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생물종 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키

지 않음을 증명해야함

○ 본 사업에서는 대상사업지의 생태·자연도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생태자연도는 환경부 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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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사항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

․ 탄소흡수량 증진

․ 생태 서식기반확충

․ 지역 자생수종의 조림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주변 산림의 지속적 확충

․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등과 연계

․ 주변 토지의 구매 확대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
․ 사업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

․ 폐기물 발생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누출량 고려

․ 폐기물 저감

대상지 생태·자연도 검토결과

․ 대상사업지는 환경부 생태자연도 2급에 해당되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

화 지역 으로 분류

 → 초지로 방치되어 있는 대상지에 재조림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산림의 환경생태적 가치 증진

<표 5-18> 지내리 재조림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

○ 사회적 영향의 분석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따른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 끼치는 사회

적 영향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술을 실시해야 하며 아래는

운영표준에서 제시한 작성예시임

․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규제여부

․ 사업대상지화 관련된 소유권 분쟁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목재 및 임산물의 소유권 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의 소유권 분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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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리 재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회적영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음

항목 세부사항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

․ 강원도 탄소상쇄사업의 활성화 기반

․ 탄소흡수원 확충 예산 증대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확산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산림경영 등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 확대)

․ 산림공무원 등 관계자 교육 확대

․ 협력 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 ․ 부정적 영향 없음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부정적 영향제거 조치 계획 없음

<표 5-19> 지내리 재조림사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

○ 경제적 영향 분석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따른 국가 및 지역사회에 미치게 되는 영

향에 대해 기술해야 하며 운영표준에서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 예시로 제시

․ 사업실시에 따른 지역사회의 민원야기 여부

․ 작업자 및 고용자의 안전한 작업과 근로환경 보장 여부

․ 목재시장 및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

○ 지내리 재조림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아래와 같으며 재조림사업 실시를 통하여

약 40여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예측되며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은 존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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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사항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

․ 일자리 창출

․ 산림사업의 경제성 보완

․ 산림사업 활성화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시설 보유

․ 지역내 에너지 다소비업체 연계방안 검토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 ․ 부정적 영향 없음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 부정적 영향제거 조치 계획 없음

<표 5-20> 지내리 재조림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

○ 지내리 재조림사업 관련 이해관계자 및 역할은 아래와 같으며, 조림 위탁사업 업체

를 제외하고는 강원도 산하기관으로써 기관 간 크래딧 등의 이해관계 상의 문제발

생 가능성 낮음

기관명 역할 이해관계 비고

강원도청 사업추진 주체
해당사항 

없음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사업시행 주체
해당사항 

없음

강원도 

산하기관

춘천시산림조합 조림 위탁업체
해당사항 

없음
변경가능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
해당사항 

없음

강원도 

산하기관

<표 5-21> 지내리 재조림사업 이해관계자

○ 부록은 지내리 재조림사업에서 사용된 도면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상세한 사

항에 대한 자료 첨부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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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 결과

1. 산림탄소상쇄 1호 사업 등록완료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 본 연구를 통해 전국 최초로 강원도 도유림의 재조림 사업을 산림탄소상쇄제도 1호 사업

으로 등록을 완료함으로써전국 산림수도로써위상을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 '산림 탄소상쇄사업' 등록 연합뉴스 사회 | 2013.08.20

· 강원, 전국 첫 '탄소상쇄 재조림지역' 된다 문화일보 사회 | 2013.08.14

· 강원도 최초 사회공헌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뉴시스 사회 | 2013.08.21 등

[그림 6-1] 지내리 재조림사업 산림탄소상쇄 등록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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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지내리 재조림사업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증

○ 전국 최초의 재조림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등록완료 함으로써, 약 1,683톤의 온실가

스 감축실적을 확보 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아래와 같은 효과 발생

· 총 사업비 약 19,723,000원 (국비 70%, 도비 30%)

·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보상 금액 추정 : 20,196,000원

※ KVER 제도의 감축실적보상가 적용(12,000원/tCO2)

⇒ 사업비 대비 크래딧 보상가가 높음으로 사업 수익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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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초 사업 등록을 통해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하우 및 능력을 확보하였

으며, 국내 최초의 등록기관으로의 위상 강화와 함께 향후 지속가능한 강원도 탄

소배출권 역량을 확보

2. 산림탄소상쇄사업 인식도 조사 시사점 

○ 도내 산림관계자(공무원, 학계, 산주) 85명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내 산림산업육성이 필요하며, 산림경영 사업의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필요성과 함께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 필요 제시

인식도 조사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시사점 제시

조사결과

①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지구온난화완화 및 산림산업 육성에 매우 필요

②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총 감축실적 판매비용은 사업비의 40%이상 되어야 함

③ 산림탄소상쇄사업 감축실적 보상가는 공익적가치로 인해 타 부문대비 높아야함

④ 산림탄소상쇄 사업으로 산림경영사업이 가장 적합

⑤ 산림탄소상쇄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비지원 및 사업비지원 등 필요

⑥ 도내 산림탄소상쇄 사업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이 반드시 필요

시사점

① 강원도의 산림탄소상쇄 활성화 전략 마련 필요

② 산림경영 사업의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 필요

③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④ 도내 산림탄소상쇄 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필요



122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강원도 산림여건 분석

제2절  강원도 산림탄소상쇄 사업 활성화 시사점

1. 산림탄소상쇄 실무자 협의회 추진 필요

○ 도내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 시 군의 산림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산림관계공무원 실무자 협의회를 구축하여 공동의 사업 발굴, 등록 등을 추진

하므로써 도내 전역의 산림탄소상쇄 사업활성화 기반 확보 필요

[그림 6-3] 산림탄소상쇄 실무자 협의회 개요

○ 도내 산림관계공무원 실무자 협의회는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며, 한국기후

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교육과 사업발굴, 등록 등 전과정에 대한 자문 수행

2. 산림경영 사업등으로 사업모델 확대 추진 필요

○ 도내 추진 중인 산림사업의 대부분이 숲가꾸기 등의 산림경영사업으로써 향후 도내

산림경영사업의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을 위한 기반 확보 필요

도유림 산림경영사업 등록 시범사업 추진

⇒ 2014년 계획된 산림경영 사업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 사업 등록 추진

⇒ 시범적 등록을 통해 향후 산림경영사업 등록확산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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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과 연계한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 검토

○ 산림탄소상쇄제도는 두가지 이상이 사업이 연계된 복합형 사업이 등록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두가지의 유형의 복합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하여 운영표준 제시

①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모델 1 : 산림경영 + 목제품 이용

사업 추진주체

공유림 산림경영 사업 추진 강원도 또는 시·군

간벌재 수집 및 가공 목재가공업자

건축자재 등에 활용 소비자

산림경영 사업의 활성화 및 목제품 산업 육성, 감축실적 확보

②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 모델 2 : 산림경영 +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 추진주체

공유림 산림경영 사업 추진 강원도 또는 시·군

부산물 수집 및 팰릿제조 팰릿제조업자

기업의 화석연료 대체 기업

도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팰릿산업 육성, 감축실적 확보

○ 복합형 산림탄소상쇄 사업활성화는 단일사업 대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증대시키

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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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한 사업 및 감축실적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하나의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기간이 최소 5년(바이오

매스)에서 최대 100년(산림경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실적 발급 그리고 감축

실적 판매 등 지속적이며 장기적 사업 관리 필요

○ 또한, 향후 다수의 사업이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될 경우 등록된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장기적 행정절차 수행이 반드시 필요

현황

· 사업의 감축실적인정기간 최소 5년에서 100년간

· 사업별 정기적 모니터링 및 실적발급 절차 추진

· 정기적 감축실적의 판매 등을 통한 수익화 필요

· 다수 사업이 등록될 경우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필요

문제점
· 공무원의 순환근무로 사업의 장기적 관리어려움

· 감축실적의 판매 등 전문성 필요

대책 · 전문기관을 통한 산림탄소상쇄 사업의 위탁 관리

○ 산림탄소상쇄 전문기관과 연계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위탁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사

업의 체계적 관리 및 감축실적 판매 수익을 최대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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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① 법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713호, 2013.3.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의 인용이 없는 경

우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s}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한 내용을 적

용한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중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신규조림"이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

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조림"이란 본래 산림이었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이전까지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식재ㆍ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하여 산림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산림경영"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림을 지

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식생복구"란 신규조림이나 재조림 외에 식생 조성을 통하여 그 입지에서의 산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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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흡수량을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6. "목제품"[HWP: Harvested Wood Products]이란 수확된 목재 및 목재를 원료로 가공

된 제품을 말한다.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林産物)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8.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배출 감축"[REDD+: 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이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

스 배출을 감축하고 산림탄소흡수량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합의한 활동을 말한

다.

9.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이란 국토를 토지이용 목적과 형태에 따라 산림, 농지, 초지, 습지, 주거지,

그 밖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토지이용 범주별 인위적인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

량ㆍ배출량과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ㆍ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규

정한 정의ㆍ방식ㆍ규칙을 말한다.

10.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11. "산림탄소흡수량"이란 제2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흡수

를 증대시키거나 배출을 저감한 탄소량을 말한다.

12. "산림탄소상쇄"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14. "지구온난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구온난화를 말

한다.

15.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제3조(산림청장 등의 책무)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산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내 및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



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과 국민(이하 "사업자"

라 한다)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탄소흡수원을 최대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탄

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5. 산림부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효과적인 탄소흡수원 유

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

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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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종합계획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것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

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2. 탄소흡수원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계획연도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

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7조에 따른 국외 산지전용 억제등의 시책 수립ㆍ지원

3.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운용

4. 제28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결과의 심의

5.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의 작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적

2.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 산림관리 실적

3. 제13조에 따른 목제품 유통 및 이용 실태



4. 제14조에 따른 목재산업 에너지 정보

5.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실적

6. 제16조에 따른 산림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실적

7.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

8. 그 밖에 산림탄소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의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제9조(신규조림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

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이하 "신규조림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

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자에게 신규조림등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을 할 수

있다.

③ 신규조림등으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실적

(이하 "상쇄실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조림등은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

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

역의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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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리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

다.

② 보호지역 관리로 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별 차별화된 관리방안은 운영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

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구온

난화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제12조(목제품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를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

록 목제품의 이용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산림청장은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목제품 생산 전 과정에 관한 유통 및 이용 실태를 조사(이하 "목제품이용실태조

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는 산림청장이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하여진 기한 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증진 활동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

은 운영표준에 따라 상쇄실적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① 산림청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목재ㆍ제

지 관련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목재ㆍ제지 관련 제조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

이오매스 에너지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를 공급하는 산림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저감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

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산림탄소상쇄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은 운영표준

을 적용한다.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제16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

전용 억제등"이라 한다)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지전용 억제등을 위하여 산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종류와 지정 절차ㆍ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

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외에서 산지전용 억제등을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

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



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제19조(산림탄소상쇄) ① 산림청장은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 기

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

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산림탄소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3. 그 밖에 등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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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①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운영표준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주기적으

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모니터링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산림탄소센터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모니터링결과보고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

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증 기준에 적합한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이하 "검

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운영표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결과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탄소센터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산림탄소흡수량 인증)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운영표준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검토하

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증을 거친 후에 모니터링결

과보고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

림탄소센터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증된 사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속될 수 없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

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

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이하 "유효기간등"이라 한다)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효기간등이 경과하거나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유효기간이 경과

된 날,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③ 유효기간등 및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산림탄소흡수량 정보는 산림탄소등록부

에 기재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이중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3조(산림탄소센터의 지정 및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인 시

행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녹색사업단 산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산림탄소센터를 둔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외 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센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거나 지정요건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하

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활동, 산림탄소흡수량 정보ㆍ통

계의 종류와 구축 절차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 거래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감축실적[크레딧]형 산림탄소상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기후

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

2.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

여

② 산림탄소흡수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이산화탄소 톤으로 환산한 단위

로 거래한다.

③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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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이산화탄소톤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탄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⑤ 탄소거래소, 거래 대상자, 거래방법, 거래절차, 최소거래단위 및 등록비 등 산림탄소

흡수량 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제26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을 대상으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실적에 대한 탄소흡수원 지수를 측정하고,

개인정보, 기업경영상 비밀 등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대상이 되는 단체, 기업 및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탄소흡수원 지수 설정, 측정대상 선정 및 측정, 공표 방법 및 절차,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

지 및 증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운영표준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준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탄소흡수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목제품이용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활동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

량ㆍ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흡수ㆍ배출 계수,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측정ㆍ보고ㆍ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측정ㆍ보고ㆍ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제7조에 따른 탄소

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매년 공표하여

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한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표준을 작

성하여 전문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에 대한 세부적인 측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구개발 및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ㆍ증

진,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

소ㆍ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

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위탁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

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학원과 고등학교를 각각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또는 탄소흡수원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라 한다)로 지

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중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



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의 장

또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된 경우

3.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가 지원받은 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증진에 필요

한 국내 인력 양성 및 해외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의 자발적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 참여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방법ㆍ내용 및 홍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

업자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탄

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사업자가 국외 탄소배출권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온실가스 배출

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림탄소상쇄 도입을 위한 기술 및 재원

2.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을 위한 기술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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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인증을 받은 산림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

매스 에너지에 대하여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우수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모델의 개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 거래 가격의 분석 및 거래소 설립에 관한 사항

3. 산림탄소흡수량 유지ㆍ증진 활동 정보 서비스 체계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사업장 산림탄소상쇄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연소기 보급 및 관련 기술 개발 등 산림바

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 컨설팅 등 기후변화 관련 서비스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의 대상ㆍ절차

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①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 따른 국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전

문인력 교류에 관한 사항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기업의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지

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외국과의 양자 및 다자간 협력 및 지원 사업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와 지속적인 협

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정책교류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4. 제30조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36조(실태조사 및 검사)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탄소센터 또는 산림청장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민

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림탄소센터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

출하거나 보고한 자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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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1713호, 2013.3.23>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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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2.23] [대통령령 제24394호, 2013.2.22,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

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수관울폐도,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

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1989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활동을 말한다.

1. 산림갱신(山林更新),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또는 솎아베기 등을 통한 숲

가꾸기 활동

2. 모두베기 또는 골라베기 등을 통한 목재 수확 활동

3. 그 밖에 국제기준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

한 재원(財源)의 조달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214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강원도 산림여건 분석

활동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

항

2. 법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

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수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

2. 종합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종합계획의 전체 내용과 변경한 내용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

획을 해당 계획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나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그 내용의 관보 고시 및 인터넷 홈페

이지 게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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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

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

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

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

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산림, 경제, 환경, 국제협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

는 사람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

준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

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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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

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

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

당하는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

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계수(係數)

2. 산림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활동자료

3. 산림탄소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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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제11조(목제품이용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 항목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원목 수급 현황

2. 산업별 목재 사용 현황

3. 목제품별 제조·가공·유통 및 소비 현황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하는 경우 목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산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① 목재·제지 관련 제조업체가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

량에 관한 명세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

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명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

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산림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

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을 조성하

는 사업

2. 임목(林木) 부산물 자원화 확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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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수집·선별을 위한 기계·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설비 설치 지원 사업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유통 지원 사업

6.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 지원 사업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이용시설의 종합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③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

지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이하 “산지전용 억제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지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기법의

개발 대책

2. 산림황폐화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산림관리 기법의 개발 대

책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호지역은 「산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

역을 말한다.

제15조(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바

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활동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실시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

을 활용하는 활동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결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16조(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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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화된 기준”이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 제12

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에 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산

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운영표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기 위한 경우와 거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구별하여 기준의 완화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영악화나 질병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등록부에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나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또는 국민(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18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제3의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지정·고시한 기관

②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증기관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증을

부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증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과 해당 검증기관에 알리고, 산림탄소센터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은 30년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당 20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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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총 2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유효기간이 20년 이하로 정하여 졌을 것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

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는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산림탄소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①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업무정

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림탄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포함되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관한 정보·통계

2. 법 제19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관한 정보·통계

3.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모니터링 및 검증에 관한 정보·통계

4. 법 제21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에 관한 정보·통계

5. 법 제22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에 관한 정보·통계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과 산

림탄소흡수량 정보·통계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산림탄소등록부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제3의 기관에 있는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에 필요한 보안정책, 산

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절차 등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 및 매매”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

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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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쇄에 사용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거래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

수량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신규조림등의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사업

4. 법 제16조에 따른 산지전용 억제등 사업

5. 법 제18조에 따른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

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하여 거래하며, 최소 거래단위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한

다.

④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을 거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1이산

화탄소상당량톤당 평균 거래가격의 0.5퍼센트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축실적[크레딧]형 산

림탄소상쇄의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거래절차 등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지수

를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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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인한 사회·경제·환경적 영향

3.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지수 측정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지수의 측정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

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에 공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운영표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6조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측정·보

고·검증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매년 5월 31일까지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

족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1.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분야 등 산림·기후 분야를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4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

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1.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교육시설과 실습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분야 등 산림·기후 분야를 연구한 실적이 있는 「초·중등교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제27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탄소흡수

원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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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를 지정하거

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운영비용의 보조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교육기자재의 제공

제28조(교육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보고·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

3. 산림탄소흡수량의 유지 및 증진 기술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사항

5. 국외 산림탄소흡수량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운영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자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원에

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균형 있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산림탄소흡수량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① 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외 자발적 산림탄소흡수량 시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산림탄소흡수량 증진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탄소흡수량 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의 기술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실현 가능한 산림탄소 관련 기술을 육성 대상 기술로 선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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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1. 탄소 관련 국제협의 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산림탄소협력기구(FCPF: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아시아산림파트너십(AFP: Asia Forest Partnership), 녹색기후

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유엔산림포럼(UNF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

2. 탄소 관련 연구개발 기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 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지구환경전략기구(IGES: 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IUFRO: International Union of Forest

Research Organization)

3. 탄소상쇄 관련 기구: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자발적 탄소표준 협회(VCSA: Verified Carbon Standard Association),

기후·지역사회 및 생물다양성 연합(CCBA: Climate, Community and Biodiversity

Alliance), 기후준비행동(CAR: Climate Action Reserve)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37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도지

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

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규조림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② 법 제37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

계의 작성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

다.

부칙 <제24394호, 2013.2.22>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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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행규칙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2.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41호, 2013.2.2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

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

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

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

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

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

2.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3.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

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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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원본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제출받은 인증서에 연장된 유효기간

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과 같다.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 관련 기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육성 대상 기술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341호, 2013.2.22>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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